
회원가입문의 : 02) 829-7575(세리처리는 세무박사) FAX : 02) 718-8565, 인터넷으로 신청 : www.eanse.com
부산·경남 (051)642-3988/ 대구·경북(053)654-9761/ 광주·호남(011)9212-3837/ 대전·충청(010)3409-2427/ 수원·안산(010)5255-6116

④ ④ www.eAnSe.comwww.eAnSe.com
               재경인터넷포털

                   사이트 무제한 제공

① 주간 안세재경저널① 주간 안세재경저널

CEO·CFO·COO 등의

핵심 경영정보

② 오늘 ② 오늘 

30분내 30분내 

Q&AQ&A

            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전직원 교육훈련학습내용

인사·노무·법무정보

        ⑥ 즉시전화·방문·FAX·⑥ 즉시전화·방문·FAX·

    E-mail 상담자문 등    E-mail 상담자문 등

(스마트폰 상담 가능)

⑧ 기업경영회계경리⑧ 기업경영회계경리

실제거래사례 예시·계정과목

                         해설·재무제표 작성

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
⑪ 민법 상법 등⑪ 민법 상법 등

(월간저널로 편집)(월간저널로 편집)

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

  동영상 400강좌 100시간

     ⑦ 기업경영조세전략⑦ 기업경영조세전략

세법개요 실용 내용

⑤ 세무박사 조세법전⑤ 세무박사 조세법전

3단대사식·3500쪽·순한글

안세안세··안건안건

핵심기본회원

829-7575

안세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의 핵심기본자문회원(매월 5만원)

Online+Offline+Consulting알찬알찬

11가지 혜택11가지 혜택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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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내
Q&A답글

즉답829-7575
010-2672-2250

+

이달의 특집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기업
경영
자문
분야

고객이 제공받는 인적·물적서비스

① 재경전분야 상담·자문·컨설팅서비스(전화, Fax, 면담)

② 주·월간 정기간행물 우편 ③ on-line 인터넷과 Q&A

④ 조세법전 등 단행본 택배  ⑤ 동영상 강의  

회원명칭과 포함범위 및 매월회비(단위:만원)

재경고문
정회원

핵심기본
정회원

아카데미
준회원

저널구독
회원 상세내역과

탁월한 특장
월 100만원 연 66만원 연 54만원 연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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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간안세재경저널(재경컨설팅·재무경영전략지) ○ ○ ○ ○ 명품주간컨설팅지

② 재경인터넷포탈서비스：www.eanse.com 클릭 ○ ○ ○ ○ 누구나 무제한 활용

③ 회계세무경영 동영상강의 400강좌 100시간 ○ ○ ○ ○ 전직원 교육훈련 활용 가능

④ 세무박사조세법전(단행본, 2도, 순한글, 3단대사) ○ ○ ○ 모든조세법률 3,500쪽 이상

⑤ 기업경영회계경리분개(재경회계실무, 계정과목 해설) ○ ○ ○ 재경분야실무전임직원용(월간 형태)

⑥ 기업경영조세전략(핵심세법요약, 세무신고와 처리) ○ ○ ○ 관리직 언제나 필수휴대품(월간 형태)

⑦ 국제회계나 일반기업회계기준(전직원 handbook) ○ ○ ○ 회계기준서·분개사례·재무제표(월간 형태)

⑧ 오늘 30분이내 Q&A의 온라인 문서 회신 답글 ○ ○ 온라인 상시 재무고문, 30분 내 ASAP 즉시 답신받음

⑨ 즉시전화·방문·Fax·E-mail 방법의 상담자문 ○ ○ 일시적 외부세무자문역할, 여러명 통화가능

⑩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전직원교육훈련·법무저널) ○  ○ 인사·총무·재무·노무·기업법무, 매월 특집

⑪ 365세무·회계수첩(재경실무자 세무관리핵심정보) ○  ○ 매일점검 핵심내용, 회계재경직 현장업무 휴대용

⑫ 회계사·세무사·재경컨설턴트·고문역 정규파견 ○ 각 회원·고객업무 특성에 가장 친숙한 전담 회계사 배정·정기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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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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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재경

M&A

경영

교육

추가

단행본

·

필수

서적

특별상담

비공개

Q&A는

월 9만원
[세무박사
조세법전]

[세무회계
경영수첩]

[일반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기업경영
조세전략]

[중소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상법 전문]
(월간 형태)

[민법 전문]
(월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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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문답자료)  (+문답자료)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지점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지점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자매
회사

829-7557
829-7555
eanse.com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안세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안세회계법인의 상장·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
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
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
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
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
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
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
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
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
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
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
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
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
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
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
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
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
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세무·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

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등기이사 장용석·김형석·정 훈 · 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 · 고두환 · 공희성 · 권창현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

정열 · 박지은 · 배익권 · 송형곤 · 설찬수 · 양승민 · 오승혁 · 유진우 · 유지윤 · 윤형민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정훈 · 제갈

원구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진수미 · 최영진 · 최진강 · 표정협 · 한상표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이현섭 · 배문호 · 최민욱 · 황준호 · 정호신 · 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가산디지털분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헌 · 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허정식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김성우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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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세제개편안2024년  세제개편안2024년  세제개편안2024
－기획재정부－

이달의
----------
특  집

년 세제개편안2024

경제의 역동성 지원. Ⅰ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1. · ·

(1)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 ·

조특법(  §10 , §24 )① ①

현    행 개    정    안

비용 세액공제R&D□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 개 분야 및 신성장 원천기술 개 분야 ( ) (7 ) (14 ) ･

비용R&D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 40∼ 40~50
중견기업

20 30∼ 30~40
대기업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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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 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 ) (7 )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①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년 평균 투자액3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 )
ㅇ 추가분 공제율 로 상향 10%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년 평균 투자액3 )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중견기업 범위 조정 조특령( 의 §6 4, §9)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ㅇ 제외업종 (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 , , 
서비스업

추 가< >
ㅇ  규모 직전 년 평균 매출액이 억원( ) 3 3,000 (R&D

세액공제의 경우 억원 미만일 것5,000 )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 
ㅇ 업종 추가 

좌 동 - ( )

부동산임대업   - 
ㅇ 직전 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배 3 3

세액공제의 경우 배 미만일 것(R&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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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립성 아래 모두 충족 ( ) , ➊ 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➊
자산총액 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10➋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30% ·
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기준금액
억원( )

업종

1,500 의류제조 차금속제조 등, 1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ㅇ 좌 동 ( )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조특령(①  §2 )②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 
ㅇ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 )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➊
업종별 억원    * 400~1,500
자산총액 억원 이상  5,000➋

  ➌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업종별 억원    * 400~1,500

ㅇ 유예기간 졸업 후 년 ( ) 3

졸업 유예기간 확대□ 

ㅇ 좌 동 ( )

ㅇ 년 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년 3 5 ( · 7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 >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② 

법인법( 의 §76 22)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 
간

ㅇ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년간 3

적용기간 확대□ 

ㅇ 이후 년간 이후 년간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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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R&D,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① ･  §10 )①

현    행 개    정    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ㅇ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 인력개발비용 ( ) ･
ㅇ 공제율 ( ) 

구  분(%) 기본 추가1｣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2｣ 25 -

신성장 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추가분 최대 지출액10%(R&D ： / 매출액 × 3)
   2｣ 년 년 년(~3 )15%, (4~5 )10%, (6 ~)8%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추가 최   - 25%, 
대 15%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ㅇ 좌 동 ( )
ㅇ 중소기업 졸업 후 년간 점감구조 도입 3~5

구  분(%) 기본 추가1｣대 중견 중소
일 반 2 8~202｣ 25 -

신성장 원천기술· 20 20, 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4｣ 40 최대 10

   1｣ 좌 동( )
   2｣ 년 년 년(~3 )20%, (4~5 )15%, (6 ~)8%
   3｣ 년 년(~3 )25%, (4 ~)20%
   4｣ 년 년(~3 )35%, (4 ~)30%
삭 제< >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 ･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 ( ) ‘25.1.1. 

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 ( ) ‘24.12.31.※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②  §24 )①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 
ㅇ 공제율 ( ) 

구  분(%) 기본 추가1｣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년 평균 투자액3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ㅇ 좌 동 ( )
ㅇ 중소기업 졸업 후 년간 점감구조 도입 3

구  분(%) 기본 추가1｣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2｣ 10

10신성장 원천기술· 3 6, 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4｣ 25

   1｣ 좌 동( )
   2｣ 년 년(~3 )7.5%, (4 ~)5%
   3｣ 년 년(~3 )9%, (4 ~)6%
   4｣ 년 년(~3 )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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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 > ‘25.1.1.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R&D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 조특령(① 별표 §9, 6)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R&D □ 
ㅇ 일반 분야 ~ ：➊ ➑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 ：･ ➊
➌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➊ ･
재료비  ➋
인건비  ➌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 ･
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R&D 

공제율 적용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➍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 

용 시설 임차료  R&D➎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 ➏
디자인 개발지도비  ➐
특허 조사 분석비  ➑ ･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좌 동 (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 ：･ ➊
➑
ㅇ 좌 동 ( )

인건비  ➌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    * ･
천기술 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R&D
안분 적용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➍ ･

삭 제< >

ㅇ 좌 동 ( )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②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   - 
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 ･
등 운영비 등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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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 )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
차감)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 ( ) ,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 ･ ･
비 용품비･

ㅇ 좌 동 ( )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법인칙(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 
ㅇ 년  5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 
기계장치   - 

ㅇ 년 3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추 가< >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ㅇ 좌 동 ( )

삭 제< >

ㅇ 좌 동 ( )

기계장치   -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조특법(① 의 §29 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 ) 

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주 시간 제외   - 1 , ( 15 ) ↓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고용지원 대상 확대 

개월 이상 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   - 1 1 ,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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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공제 ( )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 년(3 ) 중견

년(3 )
대
년(2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세 이상, 60 ,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ㅇ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탄력고용 정률지원 + * 
도입
계속고용인원 유지 증가시 지원    * ･

구    분
공제규모 단위 만원( ,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 
세 이상60 ,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인건비증가율
이상20% 

초과20% 
증가분의 

40%

초과 20% 
증가분의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25.1.1. 

경과규정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 ) ‘24.12.31. ’25.1.1. ※ 

규정을 적용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조특법(② 의 §29 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 ( ) * 

무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년간    * 2~3

ㅇ 추가공제 ( )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년 지원(1 ) 1,300 900육휴복귀자 년 지원(1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 증가시 년 추가 공제 사 1 *(･

후관리 폐지)
계속고용인원이 유지 증가했으나 청년 등     * ·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
하여 추가 공제

ㅇ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 )
계속고용 증가로 년 최대 만원 지원    * 2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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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

신 설< >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명 대기업  10 , ：
명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25.1.1. 

경과규정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이후 개시하는 과세 ( ) ‘24.12.31. ’25.1.1. ※ 

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4 15, §104 15)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ㅇ 대상 ( )

광업권 조광권 직접 취득  ·➊
광업권 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  ·➋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  , ➌ ➊ ➋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직접 출자한    - 100% 
법인

단서 신설     < >

ㅇ 공제율 투자 출자액의  ( ) · 3%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 

ㅇ 좌 동 ( )

좌 동   - ( )
   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100% 

경우 포함
   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

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ㅇ 좌 동 ( )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의 §104 24 , §118 2 )① ①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 법인세 및 * ·□ 
관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 
ㅇ 대상 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 ) , ➊ ➋

국외에서 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  2➊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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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복귀 또는 축소 유지 부분복귀     ( ) · ( )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 증설  ·➋

ㅇ 감면율 ( ) 
소득 법인세 년간 년간    - ( · ) 7 100% + 3 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년간     * 3 100% + 
년간 2 50%
관세 년간 완전복귀 부분복귀    - ( ) 5 * 100%, 

50%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에 따른 지원대상     * §7「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년5

ㅇ 적용기한 ( ) ’24.12.31.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71 2, §68 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주택자 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채를 신규 취득 시 주택자로 간주 세대 1 * 1 1 , 1 1□ 
주택 특례 적용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1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  ( ) ( , ➊ ㆍ
시 내 군지역은 포함)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 군 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 1 · ·
가액상한 공시가격 억원  ( ) 4 *➋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 (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 ) 

취득기한 부터   ( ) ‘24.1.4. ’26.12.31.➌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대 주택 특례 적용 ( ) , 1 1 * 

양도소득세 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 ( ) 12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억원 다주택자 억원 및 ( ) 12 ( 9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98 9, §9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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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 주택 특례 적용1 1 1□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기간 중 취득  ‘24.1.10. ~ ’25.12.31 ➊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➋
전용면적 취득가액 억원 이하  85m2, 6➌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대 주택 특례 적용 ( ) 1 1 * 
양도소득세 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 ( ) 12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억원 다주택자 억원 및 ( ) 12 ( 9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기업경쟁력 제고2.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 지원 상증법· · (① 의 §18 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소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ㆍ

매출액 천억원 미만5 )
단서 신설< >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년10~20 억원300
년20~30 억원400

년 이상30 억원600  

신 설< >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 이하 · (․
밸류업 우수기업등 에 대한 지원 우대‘ ’)

ㅇ 좌 동 (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 , 

공제한도□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년10~20 억원300 억원600
한도없음년20~30 억원400 억원800

년30 이상 억원600 억원1,200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 

밸류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년간 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5 (‘25~’29 ) 「 」➊ 공시
년간 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배당금 자사주5 (’25~‘29 ) ( +➋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이상) 120% 



특 집

1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스케일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➊ 년간 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지출액 비중 5 (’25~‘29 ) R&D ⒜

및 연평균 증가율 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직전 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3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지출액 비중 및 투자액     R&D⒜ ⒝◾
또는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이상R&D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지출액 비중이 이상    R&D 3% ⒜◾
이고 투자액 또는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이R&D 10% ⒝
상

년간 년 고용을 유지할 것  5 (’25~‘29 ) ➋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 】
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➊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➋

이상50%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 , ※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5.1.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증령(②  §15 )⑤

현    행 개    정    안

사업무관자산 의 범위*□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영업  * ㆍ
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 승계 재산에서 ㆍ
제외

ㅇ 비사업용 토지 등 
ㅇ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
ㅇ 대여금 

단서 신설< >
ㅇ 과다보유 현금 

직전 년 평균의 초과분( 5 150% )

범위 조정□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 

ㅇ 좌 동 ( )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제외   - ㆍ

ㅇ  150%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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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증법(  §63 )③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ㅇ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 은 평가한 가액에 가산 ( ) * 20%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 중견기업 매출액 천억    * [ ( 5ㆍ
원 미만 제외) ]

ㅇ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 ) ~➊ ➏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천억원 미만 이 발행한 주식  ( 5 )➊
직전 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3➋
평가기준일 전후 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  6➌
각된 경우
사업개시 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3➍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➎ ‧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  , ➏ ‧ ‧
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폐 지□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4 10 · , §104 7 )① ⑧ ④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ㅇ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 ) 

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 선박표준이익 개별선박의 순    * ( ) = (∑
톤수 톤당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사용률× 1 × ×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 ( ) 
이익 적용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운항일  이익1
톤 이하분1,000 원14

톤1,000~10,000 원11
톤10,000~25,000 원7

톤 초과분25,000 원4

ㅇ 적용기한 ( ) ’24.12.31.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ㅇ 좌 동 (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 
인상30%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운항일  이익1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톤 이하분1,000 원14 원18.2
톤1,000~10,000 원11 원14.3
톤10,000~25,000 원7 원9.1

톤 초과분25,000 원4 원5.2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ㅇ  ’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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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5.1.1.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LPG) 

개소법( 의 개소령 의 §20 2, §34 2)

현    행 개    정    안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LPG□ 
ㅇ 환급대상  

가정용 부탄   - 
추 가< >

ㅇ 환급세액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

부탄 프로판 원    * 275( ) - 14( ) = 261 /kg

환급특례 신설□ 
ㅇ 환급대상 확대 

좌 동  - ( )
수소제조용 부탄  - 

ㅇ 좌 동 ( )
좌 동  - ( )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4.1.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46 9, §43 9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개의 의결권이     * 10
있는 주식

ㅇ 적용요건 창업주 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 ( )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 ( ) & 상무 등기이사 &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30% 

ㅇ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    * , · , , 
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ㅇ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개월 내 신청 ( ) 2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 

적용시기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세법개정안2024 

2024/08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15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의 의 §16 2 , §16 3 , §16 4 )① ① ①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의 (§16 2)➊
대상 비상장 코넥스 상장    - ( )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 ( ) ( – 
매수가액 연간 억원 한도 비과세) 2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억원    * 5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의 (§16 3)➋
대상 비상장 상장 벤처기업   - ( ) ·
특례내용 행사이익 의 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년간 분할   - ( ) (§16 2 ) 5
납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의 * (§16 4)➌
년간 행사가액 합계 억원 이하 행사후 년간 보유 등    * 3 5 , 1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   - ( ) (
가액 행사가액 으로 납부 가능)– 

적용기한( ) ’24.12.31.□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법인령 의 §46 , §82 2 )② ⑦

현    행 개    정    안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교부 분할대가 전액 분할합병의 경우  ( ) ( 80% ➊
이상 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 분할합병의 경우  ( ) (➋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 가 소유하던 주식)
의 비율 지분비율 에 따라 배정( )

추 가< >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 ( ) ➌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   - 
주식은 제외

ㅇ 좌 동 ( )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특 집

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자본시장 활성화3.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①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100 33, §100 33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 ) ･

다만 리츠 등 투자 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 , ･
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 , )：

ㅇ 요건 모두 충족 ( ) , ➊ ➋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한 법인   - 「 」➊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 * ➋

직전 년 평균 대비 이상 증가3 5%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결산 중간 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 ( · · )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 5%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직전 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 ) [ - ( 3 ) × 1.05]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1 - )
공제율   - ( )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 ( ) 1%

ㅇ 적용기한 ( ) ’27.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 > ‘25.1.1. 

용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②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설 §100 34, §100 34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 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 * (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 모두 충족   * ( , )➊ ➋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공시한 법인     - 「 」➊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년 평균대비 이상 증가     - 3 5% ➋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결산 중간 분기배당 의 일 ( ) ( · · )
부를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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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년평균 대비 증가분 직전 년평균 주주환원금액 3 + 3 ×10%

직전 년평균 주주환원금액3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로 인하  - ( ) 14 9% , → 
종합과세 대상은 분리과세 선택 허용25% 

ㅇ 적용기한 ( ) ’28.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 

적용시기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 ’26.1.1.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제 장의 조특법 등 2 2, §14 )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 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 
득세 도입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 , , , , 

ㅇ 시행일 ( ) ’25.1.1.

폐 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   * 
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ISA) 

 일반투자형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ISA ① 

조특법( 의 §91 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대한 과세특례(ISA)□ 

ㅇ 가입대상 세 이상 거주자 ( ) 15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천만원 초과자    * · 2

ㅇ 운용자산 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 ) · , , , 
등

ㅇ 납입한도 억원 연 천만원 ( ) 1 ( 2 )
ㅇ 비과세한도 만원 ( *) 200

서민 농어민형 만원( · 400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 9%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 ISA)

ㅇ 좌 동 ( )

ㅇ 억원 연 천만원 2 ( 4 )
ㅇ 만원 500

서민 농어민형 천만원( · 1 )
좌 동    * ( )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 

적용시기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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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형 신설 조특법ISA (② 의 의 §91 18, §129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투자형 신설ISA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계좌 가입   * 1

ㅇ 가입대상 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 15 ( )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 , *

국내주식 일정 비율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 ( ) 
ㅇ 납입한도 억원 연 천만원 ( ) 2 ( 4 )
ㅇ 비과세한도 천만원 서민 농어민형 천만원 ( *) 1 ( · 2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 9%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 , 14%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미술품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    * ·

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법(①  §17 )①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 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 , 
익 등

추 가<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 
에 추가

ㅇ 좌 동 ( )

ㅇ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 , , , ,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 , , , .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 

적용시기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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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② 

법인법( 소득법  §5 , §4 )② ②

현    행 개    정    안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ㅇ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 , 
등
단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 제외    - , ｢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ㅇ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 ( ) 
로 구분 

ㅇ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 )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➊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➋
투자신탁 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24.12.31.➌
한정)

추 가<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ㅇ 좌 동 ( )

단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   - , , ｢ ｣
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적격집합투자기구  ➌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➍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 

적용시기 법인세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소득구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5.1.1.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법인령( 의 §73(2), §86 3 )①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 
능이익 제외 대상

ㅇ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ㅇ 유가증권 평가손익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 ,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 「 」
평가손익

추 가< >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 
능이익에서 제외

ㅇ 좌 동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의  *「 」
자산 평가손익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    * , 
동산투자회사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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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91 23 )①

현    행 개    정    안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 ( ) 

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 ( ) 14% 

ㅇ 한도 인당 매입금액 총 억원 ( ) 1 2
ㅇ 적용기한 까지 매입분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까지 매입분’27.12.31.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 > 

(7) 펀드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 ( 의 §26 2 )④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 
또는 평가손익

ㅇ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 , 
채권등   ➊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   ➋
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 )

국외 주가지수 변동성지수 포함 를 기초자   ( )➌
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국외 주가지수 변동성지수 포함 를 기초자   ( )➍
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 

민생경제 회복. Ⅱ

결혼출산양육 지원1. ·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신설 §95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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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회 ( ) ( 1 )
ㅇ 공제금액 만원 ( ) 50
ㅇ 적용기간 년 혼인신고 분 ( ) ’24~‘26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 인 무주택 세대주 ( ) *

소득요건 총급여액 만원 이하    * 7,000：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를 근로소득금액에 ( ) 40%

서 공제 납입한도 연 만원( 300 )
ㅇ 적용기한 ( ) ’25.12.3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 
세

연령 만 세 이상 세 이하    * 19 34：
ㅇ 대상 무주택 세대주 ( ) 

소득요건 총급여액 만원 또는    * 3,600：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2,600

ㅇ 비과세한도 만원 ( ) 500
ㅇ 적용기한 ( ) ’25.12.31.

적용대상 확대□ 
ㅇ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 )

적용대상 확대□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 )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 

적용시기 소득공제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비과세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25.1.1. 

(3) 혼인에 대한 세대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1 1

소득령( 의 종부령 의 §155 ·§156 2 , §1 2 )⑤ ⑨ ④

현    행 개    정    안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세대 주택이 된 경우 · 1 2□ 
다음의 기간 동안 세대 주택자로 간주하여 1 1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    * ( ) 12 , 
특별공제 최대 적용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억원 고령 장기( ) 12 , ·
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적용80% 

혼인에 따른 세대 주택자 간주기간 확대1 1□ 

좌 동  ( )➊
  ➋ 년 년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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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년  60 10：➊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년  1 5：➋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득법(  §12(3))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ㅇ 한도 월 만원 ( ) 20
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월   6 (※ 
만원 는 현행 유지20 )

비과세 한도 폐지□ 
ㅇ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➊

여 출생일 이후 년 이내 에 공통 지급, 2 * ,  ➋ ➌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 회 이내 받(2 )
는 급여

년 수당 지급 시에는 이후 출생    * ’24 ‘21.1.1. 
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   - ( ) 
여 지급받는 경우

ㅇ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 )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1.1.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의 §59 2 )①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세 이상 ( ) 8

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공제금액 ( ) 

첫째 만원   - ( ) 15
둘째 만원   - ( ) 20
셋째 이후 만원 인   - ( ) 30 /

공제금액 확대□ 

ㅇ 좌 동 ( )

만원   - 25
만원   - 30
만원 인   - 40 /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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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부담 경감2. ·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의 §126 2 )②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초과 사용금액 ( ) 25% 
ㅇ 기본공제 (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 ( )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➊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➋ ‧ 30%

공제한도   - ( )
    ◾ 천만원 이하 만원(7 ) 300
    ◾ 천만원 초과 만원(7 ) 250
ㅇ 추가공제 ( )

공제율   - ( )

항  목 공제율
 ➊전통시장 대중교통ㆍ 40%
 ➋도서공연박물관‧ ‧ ‧

미술관 영화관람료* ㆍ 30%

추 가< >

총급여 만원 이하만 적용   * 7,000
공제한도   - ( )

    ◾ 천만원 이하 만원(7 ) 300
    ◾ 천만원 초과 만원(7 ) 200
ㅇ 적용기한 ( ) ’25.12.31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

ㅇ 추가공제 항목 추가 
공제율  - ( )

항  목 공제율
 ➊전통시장 대중교통ㆍ 40%
 ➋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 ㆍ

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ㆍ

30%

총급여 만원 이하만 적용   * 7,000

좌 동 - (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7.1.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58 )①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 
ㅇ 세액공제율 ( )

만원 이하 기부금 분의    - (10 ) × 110 100
만원 초과 만원   - (10 ) 11 + 만원 초과분10 * × 15%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 
산입

ㅇ 기부 공제한도 만원 ( ) 500ㆍ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ㅇ 좌 동 ( )

ㅇ 만원500 → 만원2,000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 



특 집

2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적용시기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EITC) 

조특법( 의 의 §100 3 (2), §100 5 (3))① ①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기준금액 미만 지급(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만원2,200
홑벌이가구 만원3,200
맞벌이가구 만원3,800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식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만원 미만 800
총급여액 등 ×

분의 800 330
만원 이상800

천 만원 미만1 700
만원330

천 만원 이상 1 700
천 만원 미만3 800

만원 330 - 총급여액 (
등 - 천 만원1 700 ) × 
천 분의 2 100 330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만원2,200
홑벌이가구 만원3,200
맞벌이가구 만원4,400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 
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만원 미만 800
총급여액 등 ×

분의 800 330
만원 이상800

천 만원 미만1 700
만원330

천 만원 이상 1 700
천 만원 미만4 400

만원 330 - 총급여액 (
등 - 천 만원1 700 ) × 
천 분의 2 700 33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의 §91 22 )③

현    행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ㅇ 가입요건 만 세 총급여 만 ( ) 19~34 , 7,500➊ ➋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만원 이하6,300
직전 개연도 중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    * 3 1
세자 제외

ㅇ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 ( ) 
세

ㅇ 납입한도 연 만원 ( ) 840
ㅇ 적용기한 까지 가입분 ( ) ‘25.12.31.

추징요건 완화□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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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이내 해지시  ( ) 5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 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 출산 등    * , , ·

ㅇ 년 년 5 3→ 
좌 동   - ( )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적용시기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

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 **□ 
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    * 
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
소기업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 
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➊
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   - ( ) 15% 
적용기한   - ( ) ’24.12.31.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 *➋
한 소득세 감면
총급여 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    * 7 , 
외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   - ( ) 
급 지급액 
감면율 소득세 상당 세액감면   - ( ) 50% 
적용기한   -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등□ 

ㅇ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10%→ 
   - ‘27.12.31.
ㅇ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 )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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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의 §29 6 )①

현    행 개    정    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 
감면

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 ( ) 
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년 이상 가입한  ( ) 5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 ) 
청년 중소기업 중견기업   - ( ) 90%, 50%： ：
그 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 ( ) 50%, 30%：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 ) 
기여금

ㅇ 적용기한 까지 가입한 경우 ( ) ’24.12.31.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 
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년 이상 년 이상  5 3→ 

ㅇ 좌 동 ( )

 

ㅇ 까지 가입한 경우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29 8 ·§30 , §26 8 ·§27 )① ① ③ ①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 , 
소득세 감면

성별 여성 ( ) ➊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년 이상 근무 ( ) * 1➋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 

퇴직사유 ( ) ➌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교육  - · ·
육아 세 이하 자녀  - (8 )

단서 신설< >
추 가< >

퇴직기간 퇴직 후 년 이상 년 미만일 것 ( ) 2 15➍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삭 제< >
년 이상 근무 1➋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➌

좌 동 - (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가족구성원 돌봄  - *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

좌 동 ( )➍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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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 , , 
ㅇ 감면한도 ( ) 

하이브리드차 대당 만원   - 100：
전기차 대당 만원   - 300：
수소전기차 대당 만원   - 400：

ㅇ 적용기한 ( ) ‘24.12.31.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좌 동 ( )

만원 만원  - 100 70→ 

  좌 동 - ( )

ㅇ  ‘26.12.3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 

적용시기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의 §155 3 )①

현    행 개    정    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요건

세대 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    * 1 1
주기간 요건 년 면제(2 )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년 개월 이상 1 6：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 

에 따른 임대기간 년 이상2：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➊
증가율 이하5%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➋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➌

까지 체결   ’24.12.31.➍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까지 체결  ’26.12.31.➍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법인령 의 §97 9 , §92 2 )① ④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에게 주 ( ) *
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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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등 와 공공매입임대주    * (LH )
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
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 )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비사업용   ( ) (➊
토지 적용 제외10%) ：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 ) ➋
양도소득세 감면(10%)  

ㅇ 적용기한 ( ) ‘24.12.31.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부령(  §4 )①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 가격 억원 이 6

하 사원용 주택
ㅇ 학생 종업원 기숙사 ·
ㅇ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 

ㅇ 좌 동 (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 
부 분양주택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3. ·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의 §86 3 )①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에 ( )□ ㆍ
대한 소득공제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만원 연  ( ) 300 (
만원1,200 )

ㅇ 공제적용 소득 또는  ( ) ➊ ➋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 ➊
총급여 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7 ) ➋

ㅇ 소득공제 한도 (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ㅇ 좌 동 ( )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좌 동  ( )➊
총급여 천만원 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7 8→➋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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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로 소득금액( ) 공제한도
천만원 이하4 만원500
천만원 억원4 ~1 만원300
억원 초과1 만원200

사업 근로 소득금액( ) 공제한도
천만원 이하4 만원600
천만원 억원4 ~1 만원400
억원 초과1 만원200

개정이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

적용시기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96 3 )①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 ) 70%
종합소득금액 억원 초과시 ( 1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 ( ) ｢ ｣
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 ( ) , ｢ ｣
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5.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의 신설 조특령 의 신설 §104 34 , §104 31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건설기계 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 ) * 1

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건설기계    * 1「 」 

과세특례 적용 시 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 5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만원 초과분 ( ) 1,000 (= × –➊ ➋

만원 을 년 분할 산입1,000 ) 3
이 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 1,000 )※ ➊ ➋

기존자산 양도가액 기존자산 장부가액   – ➊
신규자산 취득가액 기존자산 양도가액   / ➋

분의 한도( 100 100 )※ 
ㅇ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 ( ) 

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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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ㅇ 농업 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 · , , 

팜용 센서류 등
추 가< >

환급대상 확대□ 
ㅇ 좌 동 ( )

ㅇ 스마트팜용 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LED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99 10)

현    행 개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 

이전 폐업 및 까지 재기  ‘23.12.31. ’26.12.31. *➊
사업 개시 후 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    * 1
업 후 개월 이상 근무 중3
폐업 직전 년 평균 수입금액 억원 미만  3 15➋
체납액 천만원 이하 등  5➌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월 일 기준 징 ( ) 7 25
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 ( ) 
납 허용

ㅇ 신청기한 ( ) ’27.12.31.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이전 폐업 및 까지 재기  ‘24.12.31. ’27.12.31.➊

ㅇ 좌 동 ( )

ㅇ  ’28.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법( 주세령  §8 , §7)③

현    행 개    정    안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ㅇ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 ) 

제조자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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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발효주    - ( ) 500㎘이하 증류주 , 250㎘
이하

ㅇ 경감율 및 적용한도 ( ) 
발효주 이하   - ( ) 200 50%㎘ ：

신 설< >        
증류주 이하   - ( ) 100 50%㎘ ：

신 설< >

발효주 이하 증류주 이하   - 700 , 350㎘ ㎘ 

ㅇ 좌 동 ( )
발효주 이하   - ( ) 200 50%㎘ ：

200㎘초과~400㎘이하 30%：
증류주 이하   - ( ) 100 50%㎘ ：

100㎘초과~200㎘이하 30%：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 

적용시기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탁주 첨가원료 확대 주세령(①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탁주의 제조원료□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 누룩 물 , ( ), ➊
당분 과일채소류 , ➋ ‧
첨가제 ➌
아스파탐 당분 등   - , 

추 가< >

탁주 첨가원료 확대□ 

좌 동 ( )

ㅇ 첨가제 범위 확대 
좌 동   - ( )
향료 색소   - ㆍ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주세령(②  §10)

현    행 개    정    안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 의 실감량 인정 * ** □ 
한도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 ‧
전통주 등 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 여과저장용기주입 등 에서 발생하  ** ( )‧ ‧
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주정 검정수량의    - ( ) 1% 
청주 검정수량의    - ( ) 5%
맥주 검정수량의    - ( ) 3.5%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 ( )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대상 위스키브랜디   - ( ) ‧
추가한도 연    - ( ) 2%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모든 주류   - 

   -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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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관리부담 경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류면허령(③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천만원 이상 5：
ㅇ 창고면적 이상 66： ㎡ 
ㅇ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

면허요건 완화□ 
ㅇ 좌 동 ( )
ㅇ  66㎡이상 22→ ㎡이상
ㅇ 좌 동 ( )

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의 진입여건 개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주세령(④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도 증 ( ) ±0.5

감 허용
ㅇ 예외 도 추가 허용 ( ) +0.5

무살균 탁주약주   - ‧
추 가< >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좌 동   - (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 가 생산하   - *‧
는 발효주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 
제조자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체계 합리화. Ⅲ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1.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증법(①  §26)



세법개정안2024 

2024/08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33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과  세  표  준 세  율
억원 이하1 10%

억원 초과 억원 이하1 5 20%
억원 초과 억원 이하5 10 30%
억원 초과 억원 이하10 30 40%

억원 초과30 50%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억원 이하2 10%

억원 초과 억원 이하2 5 20%
억원 초과 억원 이하5 10 30%

억원 초과10 40%

개정이유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증법(②  §20 )①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공제 제도□ 
ㅇ 기초공제 억원 2：
ㅇ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인당 천만원   - 1 5：

미성년자 공제 인당 천만원 세가 될    - 1 1 x 19：
때까지 연수
연로자공제 인당 천만원   - 1 5：
장애인 공제 천만원 기대여명 연수   - 1 x ：

ㅇ 일괄공제 억원 5：
기초공제 억원 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    * (2 )
계액과 일괄공제 억원 중 큰 금액 공제 (5 ) 
가능

공제 규모 확대□ 
ㅇ 좌 동 ( )
ㅇ 자녀공제 확대 

인당 천만원    - 1 5
인당 억원1 5→ 

ㅇ 좌 동 ( )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37 , , )⑤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 )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만원 세율 분리과세 ( ) 250 , 20%, 
ㅇ 신고 납부 연 회 다음연도  ( ) 1 ( 5.1.~5.31.)ㆍ
ㅇ 시행시기 ( ) `25.1.1.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

ㅇ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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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법( 소득령  §37 , §88)⑥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ㅇ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 

신 설<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ㅇ 좌 동 (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
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최대 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 50%) (
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
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7.1.1.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의 의 §63 2 · , §76 18 · )① ② ① ②

현    행 개    정    안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ㅇ 원칙 중 선택 ( ) , ➊ ➋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의 경우  (➊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➋

단서 신설< >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좌 동 ( )

다만 공정거래법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   - , 「 」
단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 에 속하는 ( )
내국법인 연결법인 은 방식 적용*ㆍ ➋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    *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5.1.1.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 )①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에 대한 법인*□ 
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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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억원 이하2 9%

억원 초과 억원 이하2 200 19%
억원 초과 억원 이하200 3,000 21%

억원 초과3,000 24%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➊ ➌
지배주주등 지분율 초과     50% ➊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➋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 ·
의 이상50% 
상시근로자 수가 인 미만     5➌

과세표준 세율
억원 이하200 19%

억원 초과 억원 이하200 3,000 21%
억원 초과3,000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5.1.1.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 )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ㅇ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 
ㅇ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 보다 할인하여 공급받 ( ) *ㆍ

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    * , 
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ㅇ 비과세 금액 시가의 연 만원 ( ) Max( 20%, 240 )
ㅇ 비과세대상 요건 ( )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➊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➋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➌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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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의 §122 3 )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
후관리 기준

ㅇ 대상 일정 요건 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 ) *➊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➋
의료비 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개 과세    * ( · ) 3
기간 연평균 초과 등50% 
월세 종합소득금액 천만원 이하 등( ) 7

ㅇ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 ) 
전액 추징

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이상1) 20% 
과소 신고

필요경비 이상2) 20% 
과대 계상

추징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

ㅇ 추징기준 변경 수입 경비 소득 ( · ) →

성실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이상20%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이상10%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 소득금 * (
액 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국조령(  §55)

현    행 개    정    안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 ) 

내국법인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   - 
입 적용 제외

ㅇ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조정소득금액 ( ) *– 
의 30%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 
소득금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좌 동 (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ㅇ 좌 동 (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 ‘25.1.1. 



세법개정안2024 

2024/08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37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교통세법( 부칙 )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 ‧ ‧
ㅇ 유효기간 ( ) ~‘24.12.31.

법률 제 호 폐지법률 시행 예   9346 ( ) ’25.1.1. ※ 
정

유효기간 연장□ 
ㅇ  ~‘27.12.31.

법률 제 호 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   9346 ( ) ※ 
시행(‘28.1.1. )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비과세감면 정비2.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부가령  §46 , §88 )① ⑤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 
제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 ) *
    * 직전연도 매출 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10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 ( ) , 

증 등 발급 금액
ㅇ 공제율 ( ) 

년 이후    - 1.3%(’27 1.0%)
단서 추가< >

ㅇ 연간 공제 한도 ( ) 
천만원 년 이후 백만원1 (’27 5 )

매출 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5□ 

ㅇ 좌 동 ( )

ㅇ 공제율 조정 
좌 동   - ( )
단 매출 억원 초과 사업자는 년    - , 5 0.65%(’27
이후 0.5%)

ㅇ 좌 동 ( )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4 8, §104 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세액공제□ 
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 ) 

하는 자*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등    * , ·

ㅇ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ㅇ 좌 동 ( )

ㅇ 공제대상 세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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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만원   - , 2：
부가가치세 만원   - 1：
양도소득세 만원   - 2：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만원 ( ) 300
세무법인 만원750

삭 제 < >

좌 동   - ( )
ㅇ 만원 만원 300 200→ 

만원 만원    750 500→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 

적용시기 공제액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공제한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5.1.1.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ㆍ 소득령  §150 §169, §221 )③ ①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   * 
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 납부할 수 ㆍ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징수 납부 납세조합 조합원 의 소득세를 매 ( · ) *
월 징수 납부 다음 달 일까지· ( 10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   * ( ) 
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복식부기 의     ( ) (
무자 제외 노점상인),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의  ( ) ㆍ
2~10%*
조합원 인당 만원 한도    * 1 30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 ) 2%※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 ) 5%*
조합원 인당 만원 연 한도    * 1 100 /
적용기한   - ( ) ’24.12.31.

세액공제 교부금 합리화□ ㆍ

ㅇ 좌 동( )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 ) *
소득세액의 ( 2~10% 1~10%) →

조합원 인당 만원 한도 유지     * 1 30
사업자 교부금 폐지    ( )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 3%： →
조합원 인당 만원 연 한도 유지     * 1 100 /

근로자   - ( )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ㆍ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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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개 ( ) 20
ㅇ 감면율 업종 지역별 차등 ( )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년까지   - (‘24 )：
초기 년간 3 +25%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일반 년간 ( ) 5 50%
청년 등 년간 ( ) 5 100%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 ：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년 5 50%

신성장서비스 (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
생계형

년 5 50% 년 5 100%

벤처기업 
등

년 5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

신 설< >
ㅇ 적용기한 ( ) ’24.12.31.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ㅇ 좌 동 ( )
ㅇ 업종➊ 우대감면적용기한종료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➋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➌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 *：

좌 동 (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
일반 년간 ( ) 5 50% → 25%
청년( 등 년간 ) 5 100% → 75%
고용증대 추가감면   - ：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
밀억제권
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년 5

25%
년 5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
생계형

년 5
50%

년 5
75%

년 5
100%

벤처기업 
등

년 5 50%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ㅇ 감면한도 연간 억원 ( ) 5
ㅇ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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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조특법(① 조특령  §63, §60)

현    행 개    정    안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 법·□ 
인세 감면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년 중소기 ( ) 3 (
업은 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2 )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 ( )*：
년 년 5 100% + 2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    * 
는 경우로 한정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 인구   - , , (

만 이상 년 년 30 ) 5 100% + 2 50%：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 
낙후지역 년 년 * 7 100% + 3 50%：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 , 
그 외 낙후지역   - ：
년 년 10 100% + 2 50%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
년 년 5 100% + 2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    * 
는 경우로 한정

좌 동 - ( )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경과규정 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 ) ’24.12.31.※ 

종전 규정 적용

 감면요건 정비 조특법(② 의 조특령 의 §63, §63 2, §60, §60 2)

현    행 개    정    안

공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 
득 법인세 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년 공장이전 중소 ( ) 3 (
기업은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2 ) 

단서 신설< >

ㅇ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

다만 이전 전 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 , 10
기업은 제외

ㅇ 이전 전 년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년 2 ( 1 )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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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년 10 100%
년 +2 50%

광역시 인구 만 이상, 30
도시 낙후지역內

년 7 100%
년 +3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광역시 인구 만 이상 도시 등, 30

년 5 100% 
년 + 2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    * 
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경과규정 까지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 ( ) ’24.12.31.※ 

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2 )①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 ( ) * 

일 것
매출액 업종별 억원    * ( ) 400~1,500
자산총액 억원( ) 5,000

ㅇ 독립성 모두 충족 ( ) ~➊ ➌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➊
자산 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    5,000➋
의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30% ·
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➌
업종별로 억원 이내일 것400~1,500

ㅇ 제외대상 ( ) 
소비성서비스업   - 

추 가    <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ㅇ 좌 동 (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➊ ➌
지배주주 등 지분율 초과    50% ➊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➋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 ･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인 미만    5➌

개정이유 개인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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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 
ㅇ 적용대상 사업 하는 내국인 ( )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    * , 
외

ㅇ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➊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 · , )
의 제외자산 중   ➋ ➊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1)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2) , 

ㅇ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년내 자산 처분 또 ( ) 2
는 임대 시 추징

신 설< >

사후관리 규정 보완□ 

ㅇ 좌 동 (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국기령( 의§65 4)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 
금

ㅇ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금 금액의  ( ) ·
20%

ㅇ 한도 건당 만원 이하 ( ) 50
인당 연 만원 이하200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ㅇ 좌 동 ( )
ㅇ 건당 만원 이하 25

인당 연 만원 이하100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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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조특법(① 의 §12 3)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을 합병한  ( ) *

내국법인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 , 

ㅇ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 ) 10%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조특법(② 의 §28 4)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 
ㅇ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중소 중견  ( ) 50%( ･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75%) 
가속상각 허용( )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조특법(③ 의 §91 15)

현    행 개    정    안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 ) * 

편입하는 투자신탁
신용등급 이하 사채 이상 투자     * BBB+ 45% 
등

ㅇ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 ) ·
세율로 분리과세14%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천만원   - ( ) 3
최소 투자기간 년   - ( ) 1

ㅇ 적용기한 까지 가입분 ( ) ‘24.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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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 조특법2024 (④  §106

·§116 )② ①

현    행 개    정    안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2024 □ ‧
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ㅇ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 ( ) 
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 
서류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 ⑤ 

소득법( 의 §59 4 )⑧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구분 공제율
천만원 이하1 15%
천만원 초과분1 30%
천만원 초과분3

(‘24.1.1.~’24.12.31.)
40%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천만원 이하1 15%
천만원 초과분1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 

세원투명성 제고3.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의 신설 의 조특령 의 신설 §106 11 , 108 3, §106 15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ㅇ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 
ㅇ 납부절차 ( )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➊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➋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 ➌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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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➍
ㅇ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 *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를 부과   * 10%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 × × 22/100,00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5.7.1.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소득법 의 §47 ·63 , §56 3 )① ④ ①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 ) ( ), 

종합소득세 전자계산서 에서 공제              ( )
ㅇ 적용대상 또는  ( ) ➊ ➋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  ➊
액 억원 미만 개인사업자3
신규 사업자 개인  ( )➋

ㅇ 공제금액 건당 원 ( ) 200
연간 만원 한도  - 100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 ·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의 신설 관세령 의 신설 관세칙 의 신설 §9 , §38 5 , §32 2 , §60 2 )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 
  ➀ 대상자 모든 납세자( ) 
➁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 
➂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 
➃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일 이내( ) 15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 
고 도입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 
직전 개년 평균 수입금액     * 2 천만불 미만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및 소규모( (AEO) 
성실사업자 제외)

ㅇ 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 물품 및 수    * (ACVA) 
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 ) *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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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등이 과세가격 품목분류 적정성 납    * , ∙
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 ) ․
의 다음달 말일

ㅇ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 )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 

적용시기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8.1.1.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의 신설 §57 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부과사유 (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 * ·
가공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수취하는 경우   * ( ) · ·➊
위장 공급자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 ·➋

발급 수취하는 경우              ·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 ➌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  - , 
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의 §60 , §68 2 )① 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공급가액 가산세율   * × 

ㅇ 사업자 미등록 1%*：
간이과세자   *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간이과세자   *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수취 등 ·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수취 등 ·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좌 동 ( )
ㅇ  1% → 2%*

간이과세자   * 0.5% 1%：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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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소득법(  §129 )①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의 원천징수 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 ) □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다만 계약기간 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   - , 3
가 20%：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

외국인 직업운동가   - 20%：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의 §97 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
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ㅇ 양도일 전 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10 , , 
부동산취득권 등

추 가<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좌 동 ( )

ㅇ 양도일 전 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5 ~ , §4 · , §2 · )③ ⑤ ② ③ ① ②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의 정의□ 

ㅇ 국내에 주소나 과세기간 중 일 이상의  1 183
거소를 둔 개인

신 설< >

거주기간 거소를 둔 기간 의 계산( )□ 
ㅇ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 ) 

는 날까지

거소를 둔 기간 일 계산 시 (183 ) □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좌 동 ( )

계속하여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183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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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 ) ,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

과세기간□ 

ㅇ 원칙 월 일 월 일 ( ) 1 1 ~ 12 31
ㅇ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 월 일 출국 일) 1 1 ~ *

거주자가 주소 거소를 국외로 이전   * ·
신 설< >

ㅇ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   - , , 
유
출장 연수 등 직업 사업과 관련된 사유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거주
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
ㅇ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ㅇ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 

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6.1.1.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① 

소득법( 의 법인법 의 §164 4, §120 4)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ㅇ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 ( ) 「 」

상자산사업자
추 가< >

ㅇ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집 ( ) ·
계표

ㅇ 제출주기 분기별 연도별 ( ) ·
해당 분기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
까지 제출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ㅇ 좌 동 (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   - ·
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ㅇ 좌 동(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 

적용시기 소득세법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 ) ’27.1.1. 

법인세법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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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② 

소득법( 의 ㆍ 법인법 의 ㆍ 소득령 별표 법인령 별표 §164 4 §177, §120 4 §124, 5,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ㅇ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 
ㅇ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만원 부과 ( ) 2,000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 

적용시기 소득세법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 ) ’28.1.1. 

법인세법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26.1.1.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③ 

관세법( 의 관세령 의 별표 §264 2, §263 2 3)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   * ‧
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 ․ ․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추 가< >

제출자료□ 
ㅇ 할당관세 추천서 농림부 등 총 개 자료 ( ) 69

추 가< >

제출기관 추가□ 

ㅇ 좌 동 ( )

ㅇ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 」
사업자

제출자료 추가□ 
ㅇ 좌 동 ( ) 
ㅇ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제출기관 이후부터 적용< > ( ) ‘25.1.1.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국조법(  §36·§37·§38)

현    행 개    정    안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 
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ㅇ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 ) 
추 가< >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ㅇ 좌 동 ( )
암호화자산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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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천만원 이하의     * 3
과태료 부과

추 가< >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 ) 

추 가<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   * 
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
한 것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ㅇ 좌 동 ( )

암호화자산사업자   -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 

개정이유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OECD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 제출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 ( · ) ’27.1.1. 

실사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26.1.1.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 ) ’26.1.1. ※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의 3 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건당 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  * 10
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 ) , ➊ ‧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 ) , ➋
등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 , ➌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 ( ) , ➍
시원 운영업 등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 ) , ➎ ․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 ➏
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판매  * ~ ·➊ ➎

하는 경우로 한정 
전체 개 업종  138※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좌 동 ( )

ㅇ 개 업종 추가 년 4 * (’26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 , ①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 , ② ③ ④

상오락 서비스업
ㅇ 좌 동 ( )

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 > 

적용시기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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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과 교통세법· · (  §11 · )① ②

현    행 개    정    안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과대상· ·□ 
ㅇ 원칙 제조자등  ( ) 

휘발유 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  - ㆍ
하는 자 등

ㅇ 특례 판매자등 (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 
보관하는 자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  - , , 
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추 가< >

ㅇ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 )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제조자등  - 
판매자등  - 

추 가< >

부과대상 확대□ 

ㅇ 좌 동( )

무자료 유류 를 판매하거나   - *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 ㆍ

ㅇ 좌 동( )

면세유 반입자 양수자  - *ㆍ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    * 

개정이유 유류 부정유통 방지< > 

적용시기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국기법(  §24 )②

현    행 개    정    안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ㅇ 대상 상속인 수유자 포함 ( ) ( )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   - 
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 , ➊ ➋
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 ‘25.1.1. 



특 집

5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14) 제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국기법2 ( §39)

현    행 개    정    안

제 차 납세의무 대상자2□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➊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➋
요건 주주등 대상 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 ( ) ( ) 1
지분율 합계 를 초과하고 경영에 50% , ① ②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대상   - ( )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 , 
사원 유한회사 사원, 

추 가< >

대상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 )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ㆍ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 관세법(  §21 )①

현    행 개    정    안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 
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

ㅇ 원칙 년  5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 , ․

우 년 10
신 설<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ㅇ 좌 동( )

ㅇ 수입 무신고 시 년 7

개정이유 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관세법  §42, FTA §36 )①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ㅇ 원칙 부족세액의  ( ) 10%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 ( * ) 40%
    * ①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가산세율 상향□ 
ㅇ 좌 동 ( )

부족세액의    -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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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
작 은폐·

     ④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 
부정한 행위

ㅇ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 ) 20%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 ( ) 40%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FTA□ 
ㅇ 원칙( ) 부족세액의 10%
ㅇ 부정 과소신고 시 부족세액의 ( * ) 40%

    * ①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 변조, ·
②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기타 부정한 행위

ㅇ 좌 동 ( )
해당 관세액의    - 40 60%→ 

가산세율 상향□ 
ㅇ 좌 동 ( )
ㅇ 부족세액의  40 60%→ 

개정이유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과소신고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무신고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Ⅳ

납세자 편의 제고1.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득법( 의 법인법 의 §160 3 , §112 2 )④ ④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 )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 ( ) 
음 연도 월 일1 10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적용시기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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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 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관세법· (①  §254 ·①

관세령 , §258 )⑥ ①

현    행 개    정    안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ㅇ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 ) 

ㅇ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 우편물의 수출입 ㆍ

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특별통관 대상 방법 구체화·□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 

가사용물품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우선 적용 범위 확대□ 
ㅇ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 

적용시기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 ‘26.1.1.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 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② 

관세법( 및 관세령  §254 · §222, §258 · )② ⑦ ②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영업등록 의무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 , , 

송업자 등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  * 
격이 억원 이상인 자10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 ( ) 

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➊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➋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➌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 ) 
ㅇ 유효기간 년 ( ) 3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개월    - ( ) 1
전까지 신청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 ) , 

구매대행업자 제외□ 
ㅇ 좌 동 ( )

삭 제< >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를  (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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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 

적용시기 이후부터 적용< > ‘26.1.1.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③ 

관세법( 관세령  §254 , §258 · )③ ④ ⑥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 요□ 
청 가능

ㅇ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 ) , , , 
정보 등

ㅇ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 상  ( ) , ｢ ｣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ㅇ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 ( ) 
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 
대

ㅇ 좌 동 ( )

ㅇ 관세청 세관 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   * , , 
송대행업자

ㅇ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 
까지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 

적용시기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26.1.1. 

(3)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① 

소득법( 의 소득령 의 법인법 의 법인령 의 §119 3, §179 4, §93 3, §132 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양도소득 비· ·
과세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 ) 

통한 간접투자
ㅇ 국외투자기구 ( )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➊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 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 제출   ·※ 

   ➋ 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하위투자자를 (i) (ii)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
청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ㅇ 좌 동 ( )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 
일한 절차 적용

사모 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를 통  - · ( & )➊ ➋
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 
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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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 ( ) 
주자 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 원천징수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
어느 경우든 거주자 내국법인은 직접 신고   · ·※ 
납부 의무가 있음

 
사모 공모국외투자기구   - ·
모두 원천징수 면제

거주자 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   · ·※ 
납부 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적용시기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경정청구 절차 신설 소득법(② 의 법인법 의 §119 3 · , §93 3 · , ⑥ ⑦ ⑥ ⑦

소득령 의 법인령 의 신설§179 4 · , §132 4 · )⑦ ⑧ ⑦ ⑧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양도소득 비· ·
과세

신 설< >
국세기본법 에 따라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 「 」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 
환급만 가능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 외국 ( ) ·

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 ) · , 

사 또는 소득지급자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 ) 
달 일부터 년 이내11 5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  - ( ) , , 
자증명서 등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기법(  §51 ) ⑧

현    행 개    정    안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ㅇ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 ) ,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년간 미수령한 1
경우

ㅇ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 ) 
자동으로 충당

ㅇ 요건 만원 이하 ( ) 10

금액요건 상향□ 

ㅇ 좌 동 ( )

ㅇ 만원 이하 20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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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사전심사 범위 확대 관세법(FTA① 관세령  §31 , FTA §37 )① ①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   * 
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ㅇ 자격( )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 
대리인

ㅇ 방법( ) 수입신고 전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 前
장에 신청

ㅇ 대상( ) 대통령령으로 규정
물품 재료의 원산지   - ·
물품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원가   - · ·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 감면   -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 ( ) 

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 - 
항

좌 동   - ( )
삭 제<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관세법(FTA②  §32 )①

현    행 개    정    안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   * 
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는 경우 변경*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    * , 
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내용 변경 대상 확대□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   ※ 
능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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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관세법(FTA  §9 )②

현    행 개    정    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ㅇ 원칙 ( ) 수입신고 수리 후 년 이내1
ㅇ 예외 (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일 이내45

추 가<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ㅇ 좌 동 ( )

ㅇ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 
가 변경 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
부터 일 이내45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     * 
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납세자 권익 보호2.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국조법(①  §54)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ㅇ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 )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억원을 5
초과하는 자

ㅇ 면제대상 (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일 이하   - 183
인 재외국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ㆍ ㆍ

추 가 < >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ㅇ 좌 동 ( )

ㅇ 좌 동 ( )
좌 동   - ( )

일 이하 일 이하   - 183 182→ 

좌 동   - ( )
불복 소송 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   - ㆍ ㆍ
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   - 
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내국법인ㆍ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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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국조령(②  §147)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 
태료

ㅇ 미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ㆍ
누진율 억원 한도10~20%( ), 20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억원 이하20 해당 금액의 10%
억원 초과 20
억원 이하50

억원 억 2 + 20
초과금액의 15%

억원 초과50
억원 억 6.5 + 50

초과금액의 20%
억원 한도(20 )

ㅇ 미소명 거짓소명한 경우 ：ㆍ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 동기 결과 등을  , ㆍ ㆍ
고려하여 이내 감경 가능50% 

□ 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누진율 10~20%( )： →
단일율 억원 한도10%( ) 20 → 억원 한도10

ㅇ 과태료율 인하 20% 10%： → 
ㅇ 좌 동 (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국기법( 의 §45 2 )①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제도□ 
ㅇ 의의 이미 신고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 ) ㆍ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ㅇ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년 이내  ( ) 5
ㅇ 청구 대상 (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➊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➋

추 가< >

ㅇ 좌 동 ( )

ㅇ 청구 대상 확대  

좌 동 - ( )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➌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 

적용시기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 ( ) ’25.1.1. ※ 

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까지 경정청구 허용’25.12.31.



특 집

6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의 §26 2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세액공제 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년 이내에 이월하여     * 10
공제 가능
과소신고 년 무신고 년 등   ** 5 , 7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년1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 ‘25.1.1.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국기법( 의 §81 7 )①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ㅇ 납세자에게 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 15 , 

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조정□ 
ㅇ 원칙 납세자에게 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 ) 20 ,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ㅇ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 ( ) 

조사의 경우에는 일 전 통지7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12 )②

현    행 개    정    안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ㅇ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 ) , ,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 

재난지역 등 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법   *➊ ㆍ
인 사업자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 ,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추 가< >

□지원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 )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   ➋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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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Ⅴ

소득세 및 법인세【 】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① 소득령  §17 , §27)②

현    행 개    정    안

합병시 의제배당( - )□ ➊ ➋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 합병신설법인으 ·➊
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존속 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 · ·
합계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➋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 - )□ ➊ ➋
 ➊ 주식소각 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 ·

가액
그 주식의 취득가액 ➋

단서 추가 <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 

존속 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 · ·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ㅇ 좌 동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 
당시 시가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법(② 소득령 의 §17 , §26 3)③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의제배당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 
그 밖의 재산가액 등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ㆍ

추 가  < >

□ 배당소득가산 적용 제외되는 배당(Gross-up) 
ㅇ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 

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추 가< >

□ 배당소득 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재평가적립금 합병 분할차익 중 승계된  3% ( ·
금액 포함 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ㅇ 좌 동( )

ㅇ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ㅇ 재평가적립금 합병 분할차익 중 승계된 3% ( ·
금액 포함 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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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5.1.1.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50 )①⑶

현    행 개    정    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 
ㅇ 나이요건 세 이하  ( ) 20

나이요건 명확화□ 
ㅇ 좌 동 ( )
ㅇ 세 이하 만 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 20 ( 20

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개정이유 조문 정비 < >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 )②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ㅇ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 
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    * ㆍ ㆍ ㆍ ㆍ
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추 가<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ㅇ 좌 동 ( )

좌 동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① 

법인법( 법인령  §24 , §39 )② ①

현    행 개    정    안

특례기부금 단체□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립대학병원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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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대학교병원 
ㅇ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

일반기부금 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ㅇ 어린이집 유치원 , 
ㅇ 의료법인 

추 가< >

ㅇ 좌 동 ( )

ㅇ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 
는 의료기술협력단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ㅇ 좌 동 ( )

ㅇ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 
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② 

조특법(  §74 )①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으로 손금산입 가능

ㅇ 적용대상 (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 
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의 조특법 의 §51 2 · , §104 31 · )④ ⑤ ③ ④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 ( ) , , 

사 등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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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이상 배당 ( ) 90% 
ㅇ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 ( ) 

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년간 이, 5
월공제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 ( ) 
초과하는 배당금액

ㅇ 좌 동 (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    * 
손금 배당금액 당기분 전기 미공제 이월, ( +
분 합계액)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의 §76 22)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ㅇ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 )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ㅇ 적용방법 (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 
신설

ㅇ 좌 동 ( )
ㅇ 적용방법 (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 > ’25.1.1. 

터 적용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조특법( 조특령 의 §2 (11), §1 2)①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 범위□ ･
ㅇ 정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 ( ) ･

동
ㅇ 제외되는 활동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개념 범위 명확화□ ･
ㅇ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 ･

창의적인 활동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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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 ･
활동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   - , 
사 탐사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 ･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추 가< >

ㅇ 좌 동 (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   - , ･ ･ ･ ･
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 ･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 

(8) 업종명칭 현행화 조특법(  §6 , §7 , §106 )③ ① ⑤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업종명 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 10□ 
준)

ㅇ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ㅇ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업종명 현행화□ 
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11 )

ㅇ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 
통신업

ㅇ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예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 )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 

(9)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R&D ( 의 §10 2 )①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ㅇ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 ) 

시 익금산입
ㅇ 대상 ( ) 

기초연구법 등 에 따른 출연금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 

추 가< >

ㅇ 적용기한 ( ) ’26.12.31.

대상 출연금 확대□ 

ㅇ 좌 동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   - , , , 
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ㅇ 좌 동 ( )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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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2 4 , §11 4 )① ④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 ) 

이상 경영권 지배시 인수한 내50% ( 30%) 
국법인

ㅇ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 ) 10%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   - ( ) , 
능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   ( ) ▪ 
에 대한 평가액 합계
간접법 양도가액    ( )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 120%)

ㅇ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년간 분할취득 가능( 2 )

ㅇ 적용기한 ( ) ’24.12.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ㅇ 좌 동 ( )

ㅇ 기술가치금액의  10% 5%→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 )▪ 

삭 제< >

ㅇ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2
도 종료일까지 최대 년간 분할취득 가능( 3 )

ㅇ  ’27.12.3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 M&A 

적용시기 취득기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 ’25.1.1 

공제율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46 7 )①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이     * , R&D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5% , 

ㅇ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 ( )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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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 조특법( 의 §89 2 )⑥

현    행 개    정    안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 누설 제·□ 
한

ㅇ 집중기관 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 ( * ) 
저축 해지연도 의 다음연도부터 년간** 5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    * 
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   ** 
가 해지된 연도

ㅇ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 ( ) 
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
누설 금지

ㅇ 자료제공 제한 예외 (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 감독 등의 경우   - ·｢ ｣

추 가< >

자료요구 주체 추가□ 

ㅇ 좌 동 (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   - 
좌 자료를 통계법 제 조에 따라 요구하는 25「 」
경우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91 20 )①

현    행 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ㅇ 가입요건 만 세 총급여 천만원 종합 ( ) 19~34 , 5 (

소득금액 만원 이하3,800 ) 
직전 개연도 중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    * 3 1
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 연 만원 한도 의  ( ) ( 600 )
소득공제40% 

ㅇ 추징 가입 후 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 ) 3
상당액 추징* 
누적 납입금액의     * 6%

ㅇ 적용기한 까지 가입분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ㅇ 까지 가입분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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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 의§100 3 (2)) ⑤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 의 부양직*□ 
계존속 거주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   * 
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백만원 이상 소득자3
인 가구

ㅇ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ㅇ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추 가<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ㅇ 좌 동 ( )

장애인이 질병 치료 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 ·
거주요건 적용 배제 부양가족 인정(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의 의 §100 5 , §100 8 )② ⑤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ㅇ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 ) 35%
ㅇ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 ) 3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만원 미만인 경우 15
ㅇ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 

경우

□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ㅇ 좌 동 ( )
ㅇ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 을  (35%)

차감한 금액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ㅇ 좌 동 ( )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 , 

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 

적용시기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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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104 11)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 ) , 
ㅇ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 ( ) 

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

법 의 §104 26)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 
손금산입 특례

ㅇ 요건 모두 충족 ( ) , ➊ ➋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 된 경우   *➊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 ( )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   ➋
기

ㅇ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 ( ) 
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 조특법(  §127 , )④ ⑫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   - , 
면 등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 
중복배제 확대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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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 
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

신 설< >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 
력고용 지원 중복배제

개정이유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5.1.1.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1)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소득법( 소득령  §100 , §166 )③ ⑦

현    행 개    정    안

토지 건물의 일괄 취득 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 ·□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ㅇ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ㆍ

ㅇ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
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이상 30% 
차이 나는 경우

단서 신설<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좌 동 (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을 - , ·
인정할만한 사유 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 ·➊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     ➋
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77 2 , §73 )② ②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 
요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 40%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년 이상   2➊
보유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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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➋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➌
로 보상

ㅇ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 ” 
례 적용 

ㅇ 좌 동 ( )

ㅇ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
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   * 
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의 §97 3 )①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건설임   * 「 」
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전용면적 이하  ( ) 85㎡ ➊
임대기간 년 이상  ( ) 10➋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 ) 5%➌
기준시가 수도권 억 원 이하 비수도권   ( ) 6 , 3➍
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70% 

ㅇ 적용기한 ( ) ‘24.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

ㅇ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령(① 의 §40 2 )②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간 만원1,800：
ㅇ 추가납입 가능

   -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ISA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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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고령 가구 주택 기준시가 억원 이1 * ( 12
하 다운사이징 차액 생애누적 최대 억원) ( 1 )

      * 부부 중 명 세 이상1 60
추 가< >

좌 동 - ( )

   - 기초연금수급자가 년 이상10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양도차액(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부부합산 주택 이하자1➊

기초연금수급자 부부(➋ 중 명1 )
납입한도 대상부동산Min( 양도차액, 억원1 )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개월 이내 납입6

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② 

조특법( 의 신설 §99 14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 □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 

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1➊
양도 부동산을 년 이상 보유  10➋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➌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 억원 한도 의 를 세액 ( ) (1 ) 10%
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 ) 
ㅇ 적용기한 ( ) ‘27.12.3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ㅇ 배우자 억원 ( ) 6
ㅇ 직계존속 천만원 ( ) 5 *

미성년자 천만원    * 2
ㅇ 직계비속 천만원 ( ) 5
ㅇ 촌 이내 혈족 촌 이내 인척 천만원 (6 , 4 ) 1

친족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

ㅇ 촌 이내 혈족 촌 이내 인척 천만원 (4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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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 

적용시기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5.1.1.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상증법( 의 §45 5 )①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 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지배주주등 지배주주 친족 의 직간접     * ( + )
주식보유비율이 이상인 법인30% 

ㅇ 과세대상 거래 
재산 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 저가 거래   - · ·
채무 면제 인수 변제   - ·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추 가< >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계산식 거래이익 법인세상당액 주주   - ( ) [ ] x – 
등의 지분율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 ) 
법인세상당액-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좌 동 (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 

적용시기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증법(  §82 )⑧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  * , 
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    * , , , , , 
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제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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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 거래하는 경우  ㆍ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부가가치세【 】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 )①

현    행 개    정    안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 , 
ㅇ 혈액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혈액 동물의 혈액 포함 ( * )

치료 예방 진단용에 한정   * · ·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6 7 , §106 12)⑦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 □ 
산세 등 추징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 부가가치세 납    * (
부세액의 중 일부 부가가치세 납99/100) (
부세액의 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90/100)

ㅇ 추징금액 의 합계액 ( ) ~➊ ➌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➊
이자상당액  ➋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미지급기간 일   - × ( ) × 
0.022%
가산세  ➌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 40%

단서 신설< >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 

ㅇ 좌 동 (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 ,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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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법( 의 조특령 의 §107 2, §109 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 ( )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에서 박 이하 숙박시 환급    * 30
창구 출국장 도심 에서 환급( , )

ㅇ 대상 호텔업 (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4.1. 

국제조세【 】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
득법 의 소득령§156 2, 의 법인법§216 2, 조 법인령§98 4, 의§162 2)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 ·□ 
적용 신청 의무* 

비과세 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 ·① ②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소득지급시 지급명세서 ·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  - , , 
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한 소득 등·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 의무화·□ 

ㅇ 좌 동 ( ) 

삭 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좌 동 ( ) 

삭 제< >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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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 에 따른 경정청 ( ) ｢ ｣

구 기한
ㅇ 청구시 제출자료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추 가< >

ㅇ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 ( ) 2

신 설< >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ㅇ 좌 동 ( )

ㅇ 제출자료 추가 
좌 동   - ( )
정상가격 입증서류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ㅇ 경정 기한 연장 
개월 이내 개월 이내2 6： →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 ) 30
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 

적용시기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 국조법(  §58)

현    행 개    정    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ㅇ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를  ( ) ｢ ｣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 보유한 거주자 ㆍ
및 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 ( ) 
동산등명세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 ) 
말일부터 개월 이내6

ㅇ 제출 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 거짓제출 ( ) ㆍ ㆍ
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년 이내 자료, 2
의 제출 보완 요구 가능ㆍ

ㅇ 과태료 자료 미제출 거짓제출 보완요구  ( ) , ㆍ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천만원 이하    * ( ) 5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이( ) 10% 
하

자료의 제출 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 ㆍ

ㅇ 좌 동 ( )

ㅇ 요구기간 제한 삭제 

ㅇ 좌 동( )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제출ㆍ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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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이전에 제출ㆍ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 ( ) ’24.12.31.※ 

용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국조법(①  §61 (2)·(9))①

현    행 개    정    안

그룹의 정의□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 ➊
의 집단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 ➋
업 

구성기업의 정의□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➊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➋

정의 명확화□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 들 *➊
의 집단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   * (
업 등 포함) 
좌 동 ( )➋

정의 명확화□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➊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   * (
업 등 포함) 
좌 동 ( )➋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국조법(②  §61 (3))①

현    행 개    정    안

고정사업장의 정의□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➊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 
사업장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➋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 
과세하는 사업장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➌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   - OECD 
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➍ ➊ ➌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정의 명확화□ 
좌 동 ( )➊

좌 동 ( )➋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➌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   - OECD 
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좌 동 ( )➍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   - 
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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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국조법(③  §61 (8))①

현    행 개    정    안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ㅇ 외부주주의 지분이 를 초과하는 중간모 20%
기업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 
화

ㅇ 외부주주의 직 간접 지분이 를 초과하는  · 20%
구성기업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④  §62 )⑤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ㅇ 직전 개 사업연도 중 개 이상 연결매출액 4 2

이 각각 억유로 이상7.5
신 설<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ㅇ 좌 동 (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⑤  

§67 )③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ㅇ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년 이내 관련 법인 5
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신 설< >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 
근거 마련

ㅇ 좌 동 (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 
위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국조법(⑥ 신설 §67 · )④ ⑤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ㅇ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 * 

영

결손취급 특례 신설□ 
ㅇ 좌 동 ( )
ㅇ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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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 회계상 법인세비용   * ( > 세법상 
법인세 가산) → 
이연법인세자산 세법상 법인세     ( > 회계상 법
인세비용 차감) → 

신 설< >

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   * (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 를 이연법인15%)
세자산으로 간주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법 가 적용   - , * ( §78)
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   * 
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반영< > OECD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국조법(⑦  §73 )⑤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추가세액의 총액은 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  * ➊
에 소재한 기업별로 배분➋

ㅇ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 ( ) · 
액 가중평균 을 고려하여 배분(50 50 )：

ㅇ 기업별 배분 중 선택 ( ) ·① ②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 간접 보유 비율 등  ( ) ·➊
을 고려하여 배분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  ( ) ➋
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단서 신설< >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ㅇ 좌 동 ( )

ㅇ 지정배분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 ) ➋

ㅇ 좌 동 (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 된 추   - , ( )➋
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최종모기업에 배분   ▪ ：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법정배분 적용   ( ) ▪ ： ➊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국조법(⑧  §74 )③

현    행 개    정    안

최소적용제외 특례□ 
ㅇ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개 사업연 ( ) 3

도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 소득➊ ➋ ․
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특례의 예외 신설□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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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매출액 평균( ) 천만 유로1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금액 평균( · ) 백1

만 유로
ㅇ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 ) 

으로 간주 가능‘0’
신 설<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 ( )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
가 변경 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➊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
하게 되거나 ➋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 국조법(⑨ 의 §77 2)

현    행 개    정    안

배당공제제도 또는 투과기업 에 대한 특* **□ ➊ ➋
례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   * 
고 주주에게만 과세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

ㅇ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 ➊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➋

추 가< >
ㅇ 특례 배당액 또는 지분 보유자 귀속분 ( ) ➊ ➋

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신 설< >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ㅇ 좌 동 (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 ➊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투과기업* ➋
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
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
업 의 고정사업장**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   * 
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 

ㅇ 좌 동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 만큼 대상조   - *
세도 차감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    * ：➊
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 ÷ 글로벌최저한(
세소득 – 순조세비용)
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➋
차감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반영< > OECD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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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국조법(⑩  §79 )①

현    행 개    정    안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ㅇ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
는 기업

신 설< >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좌 동 (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   - 
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 국조법(⑪  §79

)⑥

현    행 개    정    안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 
적용방법

ㅇ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 ( ) 
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15%) 
상 과세 예상*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 
합산

ㅇ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 
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
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 
차감하되 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4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분배의 범위 명확화□ 

ㅇ 분배에는 간주분배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주석서 반영< > OECD ·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⑫ 

국조법( 신설 §80 )② 

현    행 개    정    안

전환기 적용면제□ 
ㅇ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 ) 

충족 *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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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간이 실효세율 또는 초과이익    * ➊ ➋ ➌
요건

ㅇ 효과 전환기 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 ) *
으로 간주 가능‘0’

이전 개시하고 이전 종   * ’26.12.31. ’28.6.30. 
료하는 사업연도

신 설 < >

ㅇ 좌 동 (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 
또는  공동기업그룹 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
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 국조법(⑬ 신설 §80 · )③ 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 설< >

일반적 적용면제□ 
ㅇ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 * 

소액 실효세율 이상 또는 초과이익 요건   * 15% ➊ ➋ ➌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ㅇ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으로 간주 가능 ( ) ‘0’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 
ㅇ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이상 ( ) 20% 
ㅇ 효과 전환기 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으로 간주 가능 ( ) * ‘0’

이전 개시하고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25.12.31. ’26.12.30.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신고기한 특례 신설 국조법(⑭  §83 · , §84 )① ④ ①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이내 신고 15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   * 18
월

신 설< >

신고기한 특례 신설□ 
ㅇ 원칙 좌 동 ( ) 

ㅇ 특례 전 신고기한 도래 시  ( ) ‘26.6.30 
까지 신고’26.6.30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OECD 

적용시기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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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 관세법(  §12 )①

현    행 개    정    안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 ․
무자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 ,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

수출입을 위해 선박 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   * ·
의 목록
선사 항공사   **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좌 동 ( )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 항공사   * ： ∙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 

적용시기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 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 
여

ㅇ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 ( ) 
ㅇ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 ( ) 
ㅇ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 ) , 

신고한 세액 등 심사
신 설< >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 

ㅇ 좌 동( )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

개정이유 세액심사 보완요구 근거 명확화< > 

적용시기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 관세법(  §76 )③

현    행 개    정    안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ㅇ  대상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 *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개국    * , , 45
추 가<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   - 
국가 전 졸업국가도 포함 로서 졸업 (‘25.1.1. )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이 경과하지 않은 국*
가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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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 적용 ( ) *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규정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4.1.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관세법(  §106 1)①

현    행 개    정    안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 
환급

ㅇ 대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 ( ) 
터 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1
는 경우

ㅇ 지정 반입장소 ( )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  - (
소 포함)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 

추 가< >

지정 반입 장소 추가□ 

ㅇ 좌 동 ( )

ㅇ 좌 동 ( )

통관우체국 - 

개정이유 국제우편물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 환급 지원< > 

적용시기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관세법( 관세령  §111 , §136)②

현    행 개    정    안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 ) □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 □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➊
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➋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 , ➌
정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 ➍
공 알선시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 ➎ ․
대한 일제조사

추 가< >

좌 동( )□ 

사유 추가□ 

ㅇ 좌 동( )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 ➏ ․
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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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조사 사유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 관세법(  §155 )①

현    행 개    정    안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ㅇ 외국물품 
ㅇ 국제무역선 기 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 ( )

국물품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 )

삭 제< >

개정이유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 >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관세법( 나 §177 (1) )①

현    행 개    정    안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 
ㅇ 외국물품 년 범위 년 연장  1 + 1： 可
ㅇ 내국물품 년 범위 1：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ㅇ 좌 동 ( )
ㅇ 년범위 년 연장 가능 1 + 1

개정이유 내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 ·

적용시기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 관세법( 의 신설 §234 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통관보류  ※ 
규정 을 (§237 (3))①
근거로 제한중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 ｢ ｣

약사법 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 ｢ ｣
가능

개정이유 마약류 수출입 제한 근거 명확화< > 

적용시기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지식재산권 보호□ 
ㅇ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 , , , , 
특허권 디자인권, 

보호대상 추가□ 
ㅇ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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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 ( ) 
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
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방위   - ｢ ｣
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 * 
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

ㅇ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 →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 

적용시기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관세법(  §248 )①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ㅇ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 에게  ( ) *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    * 

ㅇ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  ( )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 )

ㅇ 신고인 화주 또는 신고인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 관세법(  §267)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집행시 무기 휴□ 
대 및 사용 가능

ㅇ 무기 권총소총 도검 ( ) , , ․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ㅇ 무기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무기등 ( ) *「 」

장비 차량등 장구 수갑 포승 방패등   * ( ), ( , , ), 
분사기 및 무기 권총 소총 도검등( , , ) 

개정이유 무기등 범위 명확화< >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관세법( 의 §270 2)

현    행 개    정    안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 

ㅇ 년 이하 징역 또는 2

산정기준 합리화□ 
원가가 낮은 예 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 ( , 0 )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 
효성 미흡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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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원가와 천만원 중 높은 금액 5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   3※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
출입물품 가격 조작

ㅇ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천만원 중 높은  *, , 5
금액
신고가격 실제 물품가격    * – 

개정이유 가격조작죄 처벌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관세법( 의 §275 3)

현    행 개    정    안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    * 
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ㅇ 처벌대상 
납세신고 시   - 

추 가< >

ㅇ 처벌형량 
명의대여사용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 1 1：․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좌 동   - (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    * ‧
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ㅇ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자신 명의대여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 1 1：➊
원 이하 벌금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타인 명의사용 년 이하  2：➋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2

개정이유 수입물품 명의 도용 방지< > 

적용시기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 관세법( 관세령  §329 , §288 )④ ⑦

현    행 개    정    안

세관장의 민간위탁□ 
ㅇ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 

추 가< >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추 가< >

위탁 업무 추가□ 
ㅇ 좌 동 (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 )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관세업무 민간위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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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관세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의 직무□ 
ㅇ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 , 「 」

청구의 대리
추 가 < >

직무범위 추가□ 
ㅇ 좌 동 ( ) 

ㅇ 관세법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리 「 」

개정이유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 >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법( 의 신설 등 §13 7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탈세 상담 등 금지□ 
ㅇ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 방조 ㆍ

상담 금지 ㆍ

위반시 제재□ 
ㅇ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년 이내 업무정지 · 1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 > 

적용시기 이후 가담 방조 상담하는 분부터 적용 < > ‘25.1.1. · ·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의 §15 , §21 3 )① ①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ㅇ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 ) , , ,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 가능“ ” 
추 가< >

업무의 자문 범위□ 
ㅇ 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

세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추 가 < >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 
ㅇ 좌 동 ( )

공공기관 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 ·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ㅇ 좌 동 ( )

ㅇ 공공기관 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 ·
는 자문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 > 

적용시기 이후 위촉 또는 자문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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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 추징 규정 신설 관세사법· ( 의 신설 §30 2 )

현    행 개    정    안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 행위 □ 
대여 행위  ➊
빌리는 행위  ➋
명의대여 알선 행위  ➌

신 설< >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 추징 근거 신설·□ 

ㅇ 좌 동( )

몰수 및 추징□ 
ㅇ 금지의무 를 위반한 자 와 그 사정을  ( ~ ) *➊ ➌

아는 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3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 
알선한 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 

적용시기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이후 발생 ( ) ’24.12.31. ‘25.1.1. ※ 

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신설규정을 적용

국세 제반 분야【 】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법( 국기령§10, 의§6 2)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ㅇ 원칙 납세자가 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 ) 2
열람

ㅇ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 )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
주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ㅇ 회 연속 회 연속 2 3→ 

ㅇ 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적용시기 이후부터 적용< > ‘25.1.1.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국기법( 의§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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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년 이내 ( ) 5
ㅇ 예외 (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   - ( ) 
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3
과세관청의 증액결정 경정처분 처분이 있   - ( ) ㆍ
음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90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ㅇ 좌 동 ( )

일 이내 개월 이내   - 90 3→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국기법( 의§81 15)

현    행 개    정    안

과세예고통지 대상□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➊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➋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
세
납부고지 세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 100➌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
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
명안내를 받은 경우

추 가< >

대상 조정□ 

ㅇ 좌 동 ( )

배제사유 추가   - 
   ▪ 좌 동(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
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 세무사법( 의 신설§7 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가능
ㅇ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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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세무사법( 의 신설§12 7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 광고 기준□ 
ㅇ 세무사 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 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가능 · ·
ㅇ 허위 과장 비방 광고 품위 훼손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광고 등 금지 · · , ·

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 추징 대상 범위 확대 세무사법· ( §25)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관련 이익 몰수 ㆍ
추징

ㅇ 금지 대상 행위 
대여 행위   ➊
빌리는 행위   ➋
명의대여 알선 행위   ➌

ㅇ 몰수 및 추징 대상 
대여 금지 의무 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 ( )➊
금품 및 이익

몰수 추징 대상 확대·□ 

ㅇ 좌 동 ( )

ㅇ 대상 확대 
금지의무 를 위반한 자 가 취득한 금   - ( ~ ) *➊ ➌
품 및 이익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이후 발생 ( ) ’24.12.31. ‘25.1.1. ※ 

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과제법(  §6 )④

현    행 개    정    안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추 가< >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ㅇ 좌 동 ( )
ㅇ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 

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 

적용시기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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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소득세법 ▪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세무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령 세무사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FTA 관세령FTA 관세칙FTA



세법개정안2024 

2024/08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93

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024

경제의 역동성 지원. Ⅰ

투자 고용 지역발전 촉진 1. · ·

중견기업 범위 조정 (1) 

현행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➀
중소기업 제외 조특법 상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 ｣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아닐 ( ) , , , □ 

것

 

독립성(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➊ 

자산총액이 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10 30% ➋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

 

규모기준 직전 년 평균 매출액이 억원 또는 억원( ) 3 3,000 5,000□ 

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미만인 기업일 것(R&D )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➁
개정 취지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 ) □ 

개정 내용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배( ) 3□ 

세액공제 적용시 배 로 조정(R&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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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 >･
업종

의류 제조, 
차금속 제조 등1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억원1,500 억원1,000 억원800 억원600 억원400

중견기업 억원4,500 억원3,000 억원2,400 억원1,800 억원1,200

비용R&D  억원7,500 억원5,000 억원4,000 억원3,000 억원2,000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매 년 마다 소관부처에서 재검토    * 5

ㅇ 적용시점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2) 

현행 제도➀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세제상 중□ 

소기업 혜택을 년간 유지하는 제도3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 >

구분 내용

규모
기준

매출액① 업종별 억원 초과400~1,500

자산② 자산총액 억원 이상5,000

관계회사간 매출액 합③ 업종별 억원 초과400~1,500

유예기간 최초 사유발생 다음 개 과세연도까지3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졸업유예 기간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년( ) 3□ 

에서 년으로 확대5

 

상장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 ) , □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 년 유예2 (3 ･
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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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➂
조특령 시행일 하반기 수시개정 예정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출액 또는 자산이 중소기( )□ 

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3) R&D,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➀
개정 내용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 □ 

유예기간 종료 한 경우 년 일반 의 경우 년 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 ) 3 ( R&D 5 )

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개정 취지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 ) □ 

세부담 증가를 완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 변화 < >

단위( %)：

구  분
비용  세액공제R&D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 신성장 원천･ 일반 국가전략 신성장 원천･ 일반

중소기업 40 30 25 25 12 10

중견기업
현행 개정( )→

30 → 35 20 → 25 15 → 20 15 → 20 6 → 9 5 → 7.5

점감구조 적용 시기➁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 유예기간 종료 한 기업에 ’25.1.1. ( )□ 

점감구조 적용

ㅇ 년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점감구 ’21

조 적용 가능

예 년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년 년 간 졸업이 유예되고 년에 중소    * ( ) ’21 3 (’22~’24 ) ’25

기업을 졸업한 경우 점감구조에 따른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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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는 이유는?➂
이미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상대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 □ 

상장을 집중 지원 

ㅇ 코스피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년 추가 연장 년 2 (3 7 )→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인건비 (4) R&D ( )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➀
개정 내용 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연구 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 R&D , ,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
각각의 공제율 적용

예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일반 인 연구원   * ( ) 90%, 10% ：

현  행 인건비의 일반 공제율 적용      ( ) 100% →  

개정안 인건비의 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인건비의 는 일반 공제율 적용     ( ) 90% , 10%

내국인이 실제 연구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원  ** R&D 

의 실제 투입 시간 입증 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 필요

개정 취지 연구원이 실제 연구한 시간에 맞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등 ( ) □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

ㅇ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과 연관된 일반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 

는 점을 고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5) 

현행 제도➀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유도□ 

ㅇ 지원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 ,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ㅇ 공제액 기업규모 소재지 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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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는 추가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

기본공제① 

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 년(3 ) 중견
년(3 )

대
년(2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세 이상, 60 ,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추가공제② 

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년 지원(1 )

1,300 900육아휴직 복귀자 년 (1
지원)

ㅇ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 ( ) 3 , 

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추징

개정 취지➁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 강화숔

ㅇ 현황 계산의 복잡성 가산세 부담 등으로 고용유인 효과 제한 ( ) ･
기업의 채용시점에 공제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경정  - , 

청구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고용유인 기능 부족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전액 추징되고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 ,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

ㅇ 기대효과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 )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 강화

참고 상시근로자 및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 】 

년 단시간  근로자  명  월  채용 전원  청년외 수도권  중소기업  가정(24 )  5 4 ( ,  ) ▪ 
상시근로자    ( )  5→  × 0.5 ×9/12 = 명 세액공제1.87 ,  ( )  1.87↑ × 850 = 만원1589.5

년 단시간  근로자  중  명  월  퇴직 월  기간제  명  채용(25 )  3 6 ,  9 2▪ 
상시근로자    ( )  3→  × 명0.5×5/12  +  2×0.5  +  2×4/12  =  2.29 ,
세액공제 년분       ( )  ’24 1589.5① + 년  신규’25 (2.29-1.87=0.42)  357② = 만원1946.5

년 기간제  근로자  명  월  퇴직  상시근로자 명 세액공제 없음(26 )  2 1 ( )  1 ,  ( ) ▪  → 
추징 년분  만원 명 년      < >  ’24 1,479 ( 0.87 ×2 )① △ △ + 년분  만원 명 년’25 357 ( 0.42 ×1 )② △ △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 으로 임금격차 완화*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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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인원 유지 증가시 지원   * ･
ㅇ 현황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근로여건 개선 지원 부족 ( ) ,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  - ･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 의 여건   - , *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

정년퇴직자 자발적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부적합    * , , 

ㅇ 기대효과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하여 임금격차 완화 등 근 ( ) 

로여건 개선에 도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➂

계산의 전제 지방 중소기업 모두 청년 년도 인건비 증가율 미만 연봉 기간제 ( ) , , T 20% , ( 3,000, ※ 

단시간 초단시간 만원 입 퇴사일 매월 일 가정1,500, 1,000 ), 15･
사례 년 월 계속고용 근로자 명 채용 년 월 명 퇴사( 1) T 3 * 5 + T+1 3 2□ ① ②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 1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 명( ) 공제 추징 만원/ ( )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

T+1
3.33

=3+2×2/12
1,286.5△

=-0.83×1,550
명 만원3 , 7,200 -

T+2 3.00
511.5△

=-(1.16-0.83)×1,550
명 만원3 , 7,200 -

합계 만원4,650 (= 6,448 1,286.5 511.5)– – 만원14,400 (= 7,200 + 7,200)

사례 년 월 기간제 년 이상 근로자 명 고용 ( 2) T 3 (1 ) 5 +□ ①

년 월 명 퇴사 명 정규직 전환T+1 12 2 , 3②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 명( ) 공제 추징 만원/ ( ) 계속고용 탄력고용

T
4.16

=5×10/12
6,448

=4.16×1,550
-

만원2,500
=12,500 × 0.2

T+1
4.83

=3+2×11/12

11,386.5
고용유지=6,448( )

신규+0.67×1,550( )
정규 전환+3×1,300( )

-
만원175

=(13,750-12,87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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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3.00
4,634.5△

=-(4.16-3)×1,550×2
-0.67×1,550

명 만원3 , 7,200 -

T+3 - - 명 만원3 , 7,200 -

합계 만원13,200 (= 6,448 + 11,386.5 4,634.5)– 만원17,075 (= 14,400 + 2,675)

사례 년 월 계속고용 근로자 명 기간제 개월 근로자 명 고용 ( 3) T 1 1 , (18 ) 1 +□ ①

년 월 기간제 명 퇴사 단시간 기간제 개월 명 고용T+1 7 1 , (16 ) 2② ･

구분
현행 개정안

상시근로자  수 명( ) 공제 추징 만원/ ( ) 계속고용 탄력고용

T 2.00
3,100

=2×1,550
명 만원1 , 2,400

만원600
=3,000 × 0.2

T+1
2.00

=1+1×6/12
  +0.5×2×6/12

3,100
고용유지=2×1,550( )

명 만원1 , 2,400 -

T+2
1.83

=1+2×0.5×10/12
527△

=-(0.17×2×1,550)
-

합계 만원 5,673 (= 3,100 + 3,100 527)– 만원5,400 (= 4,800 + 60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6)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 취득 방법·➀
광업권 조광권 의 직접 취득 뿐 아니라 간접 취득과 외국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 * , □ ➊ ➋ 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광업권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   * ( ) 

조광권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취득할 권리( ) ·

직접 취득 해외의 광업권 조광권을 취득 ( ) ·➊ 

간접 취득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 ( ) ·➋ 

외국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광업권  - · , ·

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외국자회사 통한 취득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 ) 100%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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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광업권 조광권 취득, ·➊ ➋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➁
개정 취지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 ) □ 

지원 필요

개정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 ) □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 100% ➊ 

내국인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100% , ➋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

기업경쟁력 제고 2. 

가업상속 승계 제도 개선 (1) ㆍ
현행 제도① 

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10 600□ 

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상속개시일로부터 년간 업종 고용 자산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 5 , ‧ ‧ ‧
관리의무 위반 시 상속세 부과

가업상속공제 제도 주요내용  < >

구  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억원 미만의 중견기업5,000쉞

공제금액 
및 한도액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쉞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년 이상 경영한 가업 억원 10 300： ：쉞

년 이상 억원 년 이상 억원20 400 , 30 600： ：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10쉞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은 이상 주식 년 이상 계속 보유40%, 20% 10쉞

상속인 
요건

세 이상 상속개시 전 년 이상 가업에 종사18 & 2쉞
상속세쉞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년, 2 내 대표이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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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년(5 )

업종 유지 등 주된( ) 쉞 업종 유지 대분류내( 변경허용 대표이사 종사), , 
년1 이상 휴폐업 금지‧

쉞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수 이상 또는 총급여액 이상 유지( ) 90% 90% 
쉞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이상 처분 제한( ) 40% 
쉞 지분 유지 주식( )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추후 양도 시,쉞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취지②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중소 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 ․
여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 

현행 제도➀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할증평가* 20% □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ㅇ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천억원 미만 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 , ( 5 )

서 제외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②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ㅇ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 

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 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임, ․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 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 □ ․
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음20%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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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 

현행 제도➀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표준이익 의 합계액으로 계산*□ 

하는 제도 일명 톤세 제도( ’ ‘ )

개별선박표준이익 개별선박 순톤수 톤당 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사용률   * = × 1 × × 

ㅇ 동 제도는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년 도입 후 년 단위로 일몰 연장  ’05 5

중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여 개 국가에서 톤세 제도를 운영 중    * , , 20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기준선박 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당 ( ) *□ 

운항일 이익을 차등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해 할증 하여 적용1 ( 30% )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 + +

톤당 운항일 이익 < 1 >

개별선박  순톤수

톤당  운항일  이익 단위 원1 ( )：

현  행
개정안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톤 이하분1,000 14

좌 동( )

18.2

톤1,000~10,000 11 14.3

톤10,000~25,000 7 9.1

톤 초과분25,000 4 5.2

개정 취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 용선 에 대한 ( ) ‘ ( )’□ 

톤당 운항일 이익 인상1

ㅇ 선사가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 ･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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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4)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개의 의결권이 10□ 

있는 주식 벤처기업법 의( §16 11)｢ ｣
ㅇ 요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억원 이상의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 하락 ( ) 100 (30%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ㅇ 존속기간 최대 년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 ) 10 ( )

ㅇ 절차 요건충족 후 주주 동의 발행주식총수의 를 얻어 발행 ( ) ( 3/4)

ㅇ 현물출자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 가능 ( )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➁
개정 취지 최근 도입 월 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벤처( ) (’23.11 )□ 

기업의 성장 지원

개정 내용 벤처기업 창업주 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 ) *□ 

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벤처기업의 발기인 상무 이사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 & 30% 

벤처기업법 의( §16 11)｢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  ** , · , , 

권시장 상장 등 벤처기업법 의( §16 12)｢ ｣
ㅇ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5) 

현행 제도➀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 ) □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분할법인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 ( ) 0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 장부가액 차이는 해당 자산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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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때 과세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모( ) , , , □ 

두 충족 할 필요*

사업목적 년 이상 계속하던 사업을 분할   * ( ) 5

사업의 계속성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유지( ) 

고용 승계 근로자 이상을 승계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 유지( ) 80% , 

지분의 연속성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고 분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 

ㅇ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 , 

정하도록 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 )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

개정 취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자( ) □ 「

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을 반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

현재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 기간   * ( ’24.6.4.~7.16.)：

자본시장 활성화 3.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1) 

개정 취지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 ’ □ 

원 촉진세제 신설

ㅇ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수준은 낮은 수준 으로 코리아 디스 * , 

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주요국 주주환원율 배당성향 자사주매입률 평균    * (%, + , ’14~’23 )：

선진평균 신흥평균( )29 ( )91 ( )31 / ( )67 ( )38韓 美 中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자와 투자자 간 유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주주환원 확대□ 

를 유도

ㅇ 주주환원 확대는 주식 보유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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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정 내용 법인세 세액공제( )➁
대상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 ) , ·□ ➊ ➋ ➌

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 ➊ ｢ ｣
배당 결산 중간 분기배당 포함 자사주소각 금액( · · ) + ➋
직전연도 대비 증가 직전 년 평균 대비 증가+ 3 5% ➌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 ) □ 

ㅇ 공제 대상 금액 직전 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초과 증가분 ( ) 3 5% *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 ) 

ㅇ 공제율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 ) 5% ( 1%) ：

적용기간 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25.1.1~’27.12.31.(3 ) □ 

법인세 세액공제 계산사례➂
사례 주주환원금액이 년 평균 조원 년 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 1) ’22~’24 1 , ’25 1.2 , □ 

이 인 기업 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20% ( )甲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甲 대상 금액 억원 = 1,200
억원 억원  = [12,000 - (10,000 × 1.05)] × 80%

세액공제 금액 억원 = 60
억원  = Min [1,200 × 5%,

억원 12,000 × 1%]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 1%：

사례 주주환원금액이 년 평균 조원 년 조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 2) ’22~’24 0.8 , ’25 1.2 , □ 

율이 인 기업 자율공시 이행 상장법인30% ( )乙

법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증가금액 세액공제  금액

乙 대상 금액 억원 = 2,520
억원 억원  = [12,000 - (8,000 × 1.05)] × 70%

세액공제 금액 억원 = 120
억원  = Min [2,520 × 5%,

억원 12,000 × 1%]
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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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➃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 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 (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법인으로서 주   * ( , 「 」 ➊ ➋
주환원금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직전 년 평균대비 이상 증가한 경우& 3 5%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결산 중간 분기배당 의 일부( ) ( · · )□ 

를 분리과세 

ㅇ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 *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직전 년 평균 대비 증가분 직전 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3 + 3 ×10%

직전 년 평균 주주환원금액3

참고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사례 적용  【 】 

직전 년평균  주주환원  당해연도  증가율  차년도  배당  가정  3 100,  120( 20%),  130 ▪ 

13012011010090

직전  년3 당해연도 차년도

 

소득금액  비율▪  = 
20  +  100×10%

= 30%
100

분리과세  금액    ⇒  = 130  ×  30% = 39

ㅇ 과세방식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은  ( ) 9% , 

분리과세 선택 허용25% 

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천만원 한도 중 선택  - 25% (2 9%) ➊ ➋

배당 증가금액 등 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 × 25% + × ➊
배당 증가금액 등 천만원 한도 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2 ) × 9% + × ➋

적용기간 까지 지급받는 배당금( ) ’26.1.1.~’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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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사례➄

사 자율공시  이행한  상장법인 가  년  평균  억원 년  억원  주주환원  사  개인( ) ’22~’24 1,000 ,  ’25 1,200▪  → 甲 甲
주주의  분리과세  소득금액비율  증가율30%( 20%+10%)：

년  사  개인주주  소득내역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26 < >▪  甲

 

주주 배당소득  만원 다른소득  없음     -  A  1,200 , ： → 만원 만원  360 (1,200 ×30%)

주주 배당소득  만원 다른소득  없음-  B  3,600 , ：
만원 만원  1,080 (3,600 ×30%)

주주 배당소득  만원 다른소득  억원-  C  3,600 ,  10：

주주 산출세액 지방세  제외 및  납부방법( )  경감액

A

현행 만원 원천징수 만원 로 납세 종결 168 (1,200 ×14%)

만원18△개
정

만원 원천징수 만원 만원 로 납세 종결 150 (360 ×9% + 840 ×14%)

B

현행
만원 납부 504

만원 천만원 만원 기본세율=Max[ 3,600 ×14%, 2 ×14%+1,600 × ]ⓑ샄

만원54△
개
정

만원 납부 Min[ , ] = 450①② ➋
분리과세 선택 만원 (25% ) 622.8①

만원=1,080 ×25% + Max
만원2,520 ×14%샄

천만원 만원 기본세율2 ×14%+520 ×ⓑ

분리과세 선택 만원 (25% X) 450➋

=Max
만원 만원1,080 ×9%+2,520 ×14%샄
만원 만원 만원 기본세율1,080 ×9%+920 ×14%+1,600 ×ⓑ

C 현행

만원 납부 39,406

 
=Max

만원 억 기본세율3,600 ×14% + 10 ×ⓐ

천만원 억 만원 기본세율2 ×14% + 10 1,600 ×샅
만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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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만원 납부 Min[ , ] = 39,190①② ➊
분리과세 선택 만원  (25% ) 39,190➊

만원=1,080 ×25% + Max
만원 억원 기본세율2,520 ×14%+10 ×ⓐ

천만원 억 만원 기본세율2 ×14%+10 520 ×샅

분리과세 선택 만원  (25% X) 39,352②

=Max
만원 만원 억원 기본세율1,080 ×9%+2,520 ×14%+10 ×ⓐ

만원 만원 억 만원 기본세율1,080 ×9%+920 ×14%+10 1,600 ×샅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➅
도입취지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하고 ( ) ‘ ’□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

득 증대 목적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차이

적용대상 요건 적용 대상을 주주 주식시장의 수요자 에서 기업( · ) ( )□ 

공급자 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효과 증대( ) , 

ㅇ 또한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 

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 확대

년  배당소득증대세제‘14 년  주주환원  촉진세제 안‘24 ( )

도입
취지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
통한 내수 활성화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주주환원 배당 및 자사주소각  * ：

지
원
내
용

법인세 없음▸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세액공제5% ▸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 14▸ → 9% 
종합과세 년 분리과세( ) ’15 25% ▸

년 세액공제‘16-’17 5% 

분리과세( ) 14▸ → 9%
종합과세 분리과세( ) 25% ▸

핵심
요건

배당증가율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 ▸
을 감안하여 산정한 고배당 기업 요(
건이 복잡하고 엄격)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직전 + 3▸ ｢ ｣
년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초과하여 5% 
증가시킨 기업
요건 단순화( )

적용
범위

현금배당 전체*( )▸
결산배당 중간배당 제외  * ( )

법인세 배당 자사주소각( ) *+▸
결산배당 중간배당 포함  * ( )
배당소득세 현금배당 일부( ) *( )▸
결산배당 중간배당 포함  * ( )

배당소득증대세제 대비 지원 확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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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2) (ISA) 

개정 취지➀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납입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 

대

ㅇ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 ·

 

도입 월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 천만원 총 억원 및 비과세 한도 일반ISA (‘16.3 ) ( 2 , 1 ) (□ 年
형 만원 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도 감안200 *)

서민형의 경우 년부터 만원으로 비과세한도 상향   * ‘18 250 400→ 

 

국내투자형 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ISA➁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 

ㅇ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

국내투자형 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ISA➂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 

는 취지

ㅇ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 ·

장으로 유도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한도 억원 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2 ) (9%) □ 

적용 없이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1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3) *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 · ·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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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① 

개정 취지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분류( ) □ 

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개정 내용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 ) □ 

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ㅇ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 환매 매도 해지 해산 포함 을 배당 ( · , , )

소득 원천징수 대상 으로 함( )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➁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최근 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 이 투자자 *, **, ( · )□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할 예정

다수의 소액투자를 위한 것으로 증권의 공모 인 이상 를 전제   * (50 )

기초자산으로부터 수익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우 소득의 무기한 유보 방지 필요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월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 월 등 *** (’22.4 ), (‘23.12 ) 

배당소득 과세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➂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시 신고 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 

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

펀드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방법 합리화(4) ( )

현행 펀드 과세체계 및 개정 내용➀
펀드 과세체계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 ) , ·□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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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이익은 과세 제외

개정 내용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 □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 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ETF·ETN( )

계산

펀드 이익 계산에 포함 < >

계산에서 제외열거< ( ) >채권  등    해외주식    외국펀드▪  ▪  ▪ 

주가지수  기반  장내파생상품 선물  등(KOSPI200 )▪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ㆍETF ETN▪ 

국내상장증권  중  해외주식형 ㆍETF ETN▪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증권  중  ETF·ETN ▪ 
기반  장내파생상품

국내상장  증권▪ 

국내상장  증권  기반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개정 취지 해외주식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의 경우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 ) , ETF·ETN□ 

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이를 기반으로 , ETF·ETN(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 도 과세대상에 포함)

시행시기➁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 

소득령 개정안은 월 입법예고 거쳐 월 중 공포 시행 예정’24.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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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Ⅱ

결혼 출산 양육 지원 1. · ·

결혼세액공제 신설 (1) 

개정 취지 ➀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 

ㅇ 만혼ㆍ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 

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필요

 

적용 시기➁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24 ‘26□ 

ㅇ 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 ’24 ’25

용

적용 사례③ 

사례 살 초혼 와 살 초혼 가 년 월 혼인신고( 1) 30 A( ) 28 B( ) ’24 3□ 

년 연말정산 시 와 모두 만원씩 세액공제  ‘25 A B 50→ 

사례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살 씨 재혼 살 초혼 가 년 월 혼인 신고( 2) 40 C ( ), 35 D( ) ’26 3□ 

년 연말정산 시 만 만원 세액공제 적용  ’27 D 50→ 

사례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재혼 와 재혼 가 년 월에 혼인신( 3) E( ) F( ) ’26 7□ 

고를 하는 경우

년 연말정산 시 와 모두 만원씩 세액공제   ’27 E 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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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2) 

개정 취지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 

출생 극복 노력 뒷받침

ㅇ 아울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소득 ,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 해소

현재 출산ㆍ양육수당과 구분➁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년 내에는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2 , □ 

양육수당은 월 만원 비과세가 적용20

ㅇ 현재 양육수당은 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지급하는 급여로서  6

월 만원 이하의 금액 현행 유지20 ( )

ㅇ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 최 (

대 회 분할 지급 에 지급받는 급여2 )

적용 특례➂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25.1.1. ) 2□ 

비과세 적용

지급한 출산지원금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24.1.1.~’24.12.31. ) □ 

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21.1.1.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➃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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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완화 사례➄
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만원인 씨가 에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A 5,000 B ’25.1.1.□ 

씨에게 출산지원금 억원을 지급한 경우’25.6.1. B 1

ㅇ 비과세 적용 전 근로소득세 약 만원 ( ) 2,440 *

ㅇ 비과세 적용 후 근로소득세 약 만원 ( ) 260 *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ㆍ세액공제을 적용한 결정세액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약 만원의 세부담 경감  2,180→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3)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➀
개정 취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 

개정 내용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ㆍ손자녀 세 에 ( ) (8~20 )□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현행 만원( ) 개정 만원( )

자녀세액공제
세(8~20 )

명1 15 25 

명2 35 55

명 이상3 자녀수35+30×( -2) 자녀수55+40×( -2) 

기대 효과➁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 유인 효과 기대□ 

ㅇ 특히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추 , 

가 출산 유인 제공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결혼ㆍ출산에 친화적 성격의 세제를 만들어 결혼 출산에 대한 긍·□ 

정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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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2.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1) ㆍ
현행 제도➀

도서공연비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30%)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

구  분 구체적  내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초과 사용금액 25% 

공제율

ㅇ 신용카드  15%：

ㅇ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도서공연비 사용분  ( ) 30%：‧ ‧ ‧ ‧

총급여 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7 )

ㅇ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천만원 이하7 천만원 초과7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➁
개정 취지 서민ㆍ중산층의 대중 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 에 대한 부담을 ( ) ( , ) *□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음 국민생활체육   * (2023 

조사)

월 소득수준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비중    - (%)

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이상      (100 ) 9.3 (200~300 ) 9.7 (400~500 ) 14.7 (900 )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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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 

ㅇ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년 기준 약 여개 ( ) (’23 13,000 ) 

ㅇ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 제외 ( ) ( )

ㅇ 소득요건 총급여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 7

ㅇ 공 제 율 ( ) 30% 

ㅇ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만원 에 포함 ( ) (300 )

ㅇ 적용시기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적용 ( ) ‘25.7.1.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2) (EITC) 

근로장려금 개요(EITC) ➀
도입목적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 년 도입( ) (’08 )□ 

지원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 ·□ 

산정방식 부양가족 자녀 직계존속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 ) ( · ) □ 

가구유형을 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지급액 산정3 , EITC 

지급시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월에 지급( ) 9□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지급 가능 월 및 다음 해 월 연 회   * (12 6 , 2 )

지급실적 년 귀속 만 가구 조원( , ’22 )  416 , 4.6□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 만원 의 ( ) 3,800 (2,200 )□ 

두 배 수준인 만원 미만으로 확대4,400

개정 취지 혼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시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맞벌이가구의 소득( ) □ 

상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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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효과③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만원 로 약 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3,800 4,400 ) 5□ → 

것으로 예상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3) 

현행 제도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제도□ 

ㅇ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 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 ( ) *

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경력단절여성 공제액 우대 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    * ( ) ( )+600 ( )+350 ( )+400：

우대 대상 청년 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 60 , , ：

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 ) 3

년간 소득세 감면70% *

감면 대상 청년 년간 감면 세 이상 고령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 90% ), 60 , ,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만 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1➊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표준산업 중분류 의 기업에 취직할 것  ( )➋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➌ 

퇴직 후 년 이내일 것  2~15➍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경력단절남성 지원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 ) □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 표준산업 중분( ) (□ 

류 재취업 요건 폐지)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 세 을 적용하지 않고 세 이상 또는 장( ) (8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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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4)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① 

개정 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 ) ( )□ ‧ ‧
적용기한 년 연장2 (~‘26.12.31.)

ㅇ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현행 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 수소 , 100 70 , ‧
차는 현행 유지

친환경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만원 만원100 70→ 만원300 만원400

교육세 등 포함시( ) 만원 만원(143 100 )→ 만원(429 ) 만원(572 )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한 이유는?②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 심층평가 결과 등을 감안한 것임, * □ 

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 '22 (KDI) ：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3.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1) 

현행 제도➀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건설기계의 경우 월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 ’18.1

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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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➁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 및 노후화된 기□ 

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 

ㅇ 고가의 건설장비를 대만 보유 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 1 · , 

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 급증*

신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하나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    * 

을 하지 못하는 상황

 

적용 사례➂
가정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년 건설용 크레인 구입 취득가 억원 후 해당 ( ) ‘20 ( 2 ) ’25.1.1. □ 

기계장치를 억원에 처분하는 경우1

ㅇ 건설용 크레인의 내용연수 년 동안 감가상각비 연 천만원 를 필요경비로 계상  (5 ) ( 4 ) → 

현재 장부가액 원‘25.1.1. 0

ㅇ 처분시 처분이익 억원 억원 장부가액 원 ’25.1.1. 1 1 - (0 )〔 〕

 

세부담 변화( ) □ 

ㅇ 현행 소득세 부담 년간 만원 적용 최고세율  ( ) 1 1,956 ( 35%)

ㅇ 개정 소득세 부담 년간 총 만원 적용 최고세율  ( ) 4 1,032 ( 15%)

구  분 년‘25 년‘26 년‘27 년‘28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

만원1,000 만원3,000 만원3,000 만원3,000

세액 만원60 만원324 만원324 만원324

별도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류 관련 제도 개선 (2)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 향료 색소 추가 한 이유는( · ) ?① 

탁주에 허용가능한 첨가물의 확대로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 개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 ‧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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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막걸리에 향료 색소를 첨가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 , □ 

분류 

ㅇ 개정 시에는 탁주로 분류되어 상표명에 탁주 막걸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담  " " , ‧
경감

참고 세부담 변화 예시 【 】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한  출고가격  천원 용량  인  주류  병  세부담· 1 ,  750 1▪  ㎖ 
ㅇ  현행 기타주류로  분류 세율 과세표준 의  원  ( )  ( * 30%)  246： →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의  기준판매비율  적용      *  81.9%( 18.1%  )

ㅇ  개정 탁주로  분류 세율 당  원 원  ( )  ( 1 44.4 )  33： ℓ → 

조세체계 합리화. Ⅲ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1-1) ․
현행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➀ ․

과세표준 세율

억원 이하1 10%

억원 이하5 20%

억원 이하10 30%

억원 이하30 40%

억원 초과30 50%

개정 취지➁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율 및 과· , ·□ 

표 조정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년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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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지되어 옴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OECD (26%) □ 

세율 하향 조정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

미  국 영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상속세
최고세율

40% 40% 55% 30% 45%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1-2) 

상속세 인적공제 개요➀

구  분 년‘97 현  행

기초 공제 억원2

인
적
공
제

자녀 연로자· 인당 천만원1 3 인당 천만원1 5

미성년자 세까지 연수 백만원20 × 5 세까지 연수 천만원19 × 1

장애인 세까지 연수 백만원75 × 5 기대여명 연수 천만원× 1

일괄공제* 억원5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 억원(5~30 )

기초공제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억원 중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는 별도 * ‘ + ’ 5 ( )

개정 취지➁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 □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천만원 억원(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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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년간 2□ 

과세 시행 유예

ㅇ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 시행 「 」

성과 등 점검 필요(‘24.7.19.)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 

ㅇ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년 년 과세기간분 개시 예정으로 해외 ’27 (’26 ) , 

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 가능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3) 

개정 취지➀
주요 기업 등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 

할인가격 적용

ㅇ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 

요

 

시가의 판단기준➁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ㅇ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 , 

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

 

할인금액 적용 사례➂
사례 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 만원 의 할인 종업원 은 ( 1) A (4,000 ) 25% , □ 甲

할인받아 만원에 구매25% 3,000

의 할인금액 만원  (1,000 ),→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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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시가의 만원 만원     = Max[ 20%, 240 ] 800：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 만원 를 초과하는 만원 근로소득 과세  (800 ) 200→ 

 

사례 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 만원 의 할인 종업원 은 ( 2) B (300 ) 30% , □ 乙
할인받아 만원에 구매30% 210

의 할인금액 만원  (90 ),→ 乙
비과세 한도 시가의 만원 만원     = Max[ 20%, 240 ] 240：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 만원 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240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4) 

현행 제도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 

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ㅇ 손금불산입 금액 조정소득금액의 를 초과한 이자비용 ( ) 30%

ㅇ 적용 예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 ) ‘ ’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적용 예외 대상인 금융 일반지주회사 중 일반지주회사는 예외대상에서 제( ) · , □ 

외하여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적용 예외 대상 현행 금융 일반지주회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 ) · ( ) ： → 

개정 취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취지를 고려( ) □ 

ㅇ 금융 및 보험업 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다지급이자에 대 ‘ ’ , 

해서도 전액 손금산입 허용

ㅇ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 로 규정하고  ‘ · ’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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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정비 2.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1) 

현행 제도➀
도입 배경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과표 양성화( ) □ 

적용 대상 전년도 공급가액 억 원 이하( ) 10□ 

영수증 발급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자   * ( , ) 

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 ) □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1.3% *

공제율   * [ ] 년 이후 공제한도1.3%(’27 1%)  [ ] 천만원 년 이후 만원1 (’27 500 )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전년도 공급가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하향 ( ) 5 50% □ 

조정 년 이후 (1.3 0.65%, ’27 1.0 0.5%)→ →

개정 취지 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 ) ’94□ 

음*

년 심층평가 결과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축소 필요   * ‘22 (KDI) ：

ㅇ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 중 상 → 

위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2) 

개정 취지➀
전자신고 정착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 □ ➊ ➋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상회 · · 97% *➊ 

전자신고율 년    * (’03 ’22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43.5 99.5 ( )92.7 99.6 ( )33.8 97.1： → → →

전자신고 인프라 가 크게 확충되어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 * ,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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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홈택스 인터넷 손택스 스마트폰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    * ( ), ( ), 

성해주는 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세금비서 등( , ) 

 

해외 주요국 영국 일본 등 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 년 하였( , ) (1~6 )□ 

으며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➁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여전히 대 년 에 머무르고 있어 당분간 양50% (’23 52.3%) , □ 

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3) 

현행 제도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및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매월 □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ㆍ납부

조합유형 조합원  수 조합원  자격

근로자조합 명 이상50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조합 명 이상20 농 축 수산물 판매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 ), 

납세조합에 매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하되 조합원 세액공제( ) , , □ ➊

납세조합에 교부금 지급 등 혜택 부여➋

조합원 소득세액의 세액공제 적용 조합원 인당 연 만원 한도    * 5% ( 1 100 )➊
납세조합에 징수세액의 를 교부금으로 지급 조합원 인당 만원 한도2% ( 1 30 )➋

납세조합 활용 납부 사례➁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로부터 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 은 원칙상 종합소득A□ 甲
세 신고 월 대상(5 ) *

내국법인인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국외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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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ㅇ 단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매월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 

통해 세금 납부 연말정산 대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4) 

현행 제도➀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벤처확(□ 

인 후 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5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업종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
일반 창업 과밀 과밀 밖 청년 생계형 과밀 과밀 밖     * ( ) 0%, 50% / ( ) 50%, 100%･
신성장 서비스업 초기 년간 감면율 상향( ) 3 +25%p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년 연장 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3 (~‘27.12.31.) , □ 

하는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율의 ( 50% → 100%)

ㅇ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 연간 억원 , ( 5 )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단( , □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유지)

현행 일반 청년 생계형 개정안 일반 청년 생계형     * ( ) 50%, 100% ( ) 25%, 75%→ ･ ･
ㅇ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여 년간 감면율 유예 ‘26.1.1. 1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 초기 년 적용기* ( 3 +25%p) □ 

한 종료

정보서비스 등 콘텐츠 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S/W( ), ( ), , ,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5) 

현행 제도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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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ㅇ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 1 1「 」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  - 

전지원세제 적용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 

년     * 5 100%➊ + 년 수도권 지방 대 광역시 대도시 인구 만 이상2 50% , 5 , ( 30 )：

년 7 100%➋ + 년 지방 대 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3 50% 5：

년 10 100%➌ + 년 그 외 낙후지역2 50%：

 

개정 내용➁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다만 여전히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으*□ 

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현재 수도권    * 2 12 , 「 」 

중에서는 강화 옹진 연천 가평이 이에 해당, , , 

개정안 주요내용 < >

이전  前 이전  後 허용여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밖( )

현행 허용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 ( ) →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 

수도권 밖 허용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➂
지방 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음‘ ’□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수도권 밖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 ’

동일하게 감면 적용

ㅇ 감면요건 개정 목적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전지원세제의 남용 * , 

을 방지하기 위함

이전 전 년 내에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    * 10 ,➊
이전 후 영위 업종이 이전 전 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2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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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 □ 

로 지원하려는 취지

ㅇ 최근 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 하는 상황 *非
최근 년간 년 년 권역별 인구증감 천명    * 5 (’19 ~’23 ) ( )：

과밀억제( ) 449△ 성장관리( 2%)  ( ) +606△ 자연보전(+11%)  ( ) +59 (+5%)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➃
개정규정은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25.1.1. □ 

다만 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 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 ’24.12.31. *□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63①➊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 양도 계약을(➋
체결한 경우 포함 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

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➌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6) 

개정 내용➀
조특법상 중소 중견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제외·□ 

배제 업종 현행 소비성서비스업 추가 부동산 임대업   * (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지배주주등 지분율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   * ( + + ) 50% , ：➊ ➋ ➌ ➊ ➋
대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이상 상시근로자 인 미만· · 50% , 5➌

개정 취지➁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ㅇ 부동산 임대업 배제 현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 ( ) 

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은  ( ) ·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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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7) 

현행 제도 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자를 신고시 건당 만원 인당 연간 50 , □ 

만원의 포상금 지급200

ㅇ 고소득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통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 

표로 년도 도입‘05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의 건당ㆍ연간 지급액 한도를 인하( ) □ 

ㅇ 건당 만원 만원 인당 연간 만원 만원 50 25 , 200 100→ → 

개정 취지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 ) □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년‘19 년‘20 년‘21 년‘22 년‘23

지급 건수 7,682 11,931 13,025 16,461 21,017

지급액
백만원( )

1,478 2,369 2,842 3,913 4,871

세원투명성 제고 3.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1) 

현행 제도➀
특정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금융회사의 전용거래계좌에 매입대금 부가세 포함 을 입금( )□ 

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ㅇ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차단

ㅇ 현재 금 철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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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면세점 송객용역 추가( ) * □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   * 

개정 취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포( ) (□ 

함 수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 폐업하는 사례 방지)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2) 

도입 취지➀
조사인력 등 한계로 제한된 수의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한 사후 □ 

세액검증 중

ㅇ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관세사 를 통한 월단위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확정 ‘ ’

납세신고 제도 도입

제도 개요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 

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ㅇ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세액 납부 허용 

납부기한 최대 일 연장( 45 )

구  분  주  요  내  용

신고대상
직전 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천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자2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 (AEO), 

신고물품
수입 납세 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 (ACVA) , 

신고내용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관세사등이 과세가격 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 확인 작성  * · , ∙

신고 납부기한· 수입 납세 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시행시기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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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➂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 부여□ 

ㅇ 성실신고 부담 수수료 등 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한 기업의 자발적  ( )

참여를 유도

부터 시행하는 이유‘28.1.1.➃
전산시스템 구축 고시 지침 등 하위법령 제개정 수입업체 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 , □ ․ ․
기간을 감안하여 년 시행‘28

정보화 예산 반영 및 시스템 개발 시행   * (‘25~’27) (‘28)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 (3)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➀
개정 내용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의 원천징수세율( ) 20% * □ 

적용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다음해 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또는 출국시 정산    * , 5 ·

ㅇ 현  행 계약기간 년 이하 년 초과  ( ) 3 20%, 3 3% → 

개정안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 ) 20%

개정 취지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여 세원관리 강화( ) □ 

ㅇ 이를 위해 계약기간 년 이하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원천세율을 로 상향 3 20% (`18旣
년 개정) 

ㅇ 실제 계약기간이 년 이하임에도 년 초과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예 년 개월 3 3 ( 3 1 ) ：

원천징수세율 적용 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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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4) 

현행 제도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을 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 ( · ) 10□ 

익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양도차익 양도가액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
ㅇ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 방지를 위함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➁
개정 취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 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 ) *□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소득세법 호   * , , , ( §94 3 )①｢ ｣
예 해외주식 만주 취득가액 억원 시가 억원의 경우  ** ( ) 1 , 1 , 3

본인 양도시 양도차익 억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만원 만원( ) 2 ( 250 , 20%) 3,950→ 

배우자 시가로 증여 후 양도시 양도차익 원( ) 0

개정 내용 양도일 전 년 이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이월과세 적( ) 1□ 

용대상 자산 에 추가*

현행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아파트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 ( ) · , ( ), ( )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년으로 설정한 이유1➂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년으로 설정1□ 

ㅇ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 년 의 장기보유  (’98~‘10 )

기준 기간 이 년 또는 년이었던 점도 감안* 1 3

년 년 년 년 년 년     * (’98~‘00 ) 3 , (’01~‘08 ) 1 , (’09~‘10 ) 3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5)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➀
개정 내용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및 거주자 범위 일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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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 원천  / ( ) , ( ) ※ ：

소득 

거주자 범위를 과세기간 동안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 183➊ 

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183

현행 과세기간 일 개정안 과세기간 일 또는 계속하여 일    * ( ) 1 183 ( ) 1 183 183→ ①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➋ 

현  행 관광 질병치료 등 일시적 사유로만 규정 소득령    * ( ) · ( )

개정안 친지방문 출장 연수 등 직업 사업 관련 사유 추가하여 구체화 소득칙( ) , · · ( )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➌ ↔

개정 취지 거주자 판정기준 명확화( ) □ 

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183➁
사례 부터 국내에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 1) `26.8.10.□ 

ㅇ 현행 부터 일이 되는 부터 거주자 ( ) `27.1.1. 183 `27.7.2.

ㅇ 개정 부터 일이 되는 부터 거주자 ( ) `26.8.10. 183 `27.2.8.

사례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2) `26.8.10. ~ `27.6.30. □ 

ㅇ 현행 년 년 모두 비거주자 ( ) `26 , `27 *

년 일 년 일로 일 기준에 미달    * ‘26 144 , ‘27 181 183

ㅇ 개정 거주자 ( ) `27.2.8. ~ `27.6.3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6)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개요(CARF) ➀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 에 대한 거래정보를 *□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상자산 토큰형 증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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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방식< >

교환대상 정보➁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 *□ 

사용자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및 사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 , , , 

암호화자산의 이름 거래 유형 거래의 총 지급 수취 금액 총거래량 거래 횟수 등( , , · , , ) 

ㅇ 거주자 내국법인은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   · * 

예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자이나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인 경우    * ) 

제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7) 2

출자자의 제 차 납세의무 제도 개요2➀
납세의무자 법인 재산의 강제징수로도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 □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의무, * 

과점주주의 요건   * 

국세기본법 주주 또는 사원 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합계 초과 법인의 ( §39) 1 50% ： ① ②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해당 사원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 , 

사원 유한회사 사원으로 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ㆍ( )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점조합원 추가( ) *

과점주주와 동일한 요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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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 ) , □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필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Ⅳ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1)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➀
개정 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 ) □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정

ㅇ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일까 1.10

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개정 취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부자 ( ) □ 

편의를 증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뒷받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➁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 

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23 ,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2)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➀
개정 취지 해외직구 물품이 급증 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 ) *□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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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 반입 건수 만건   * ( ) (’21)： 8,838 → (’22) 9,612 → (’23) 13,144

ㅇ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 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 

개정 내용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 년 시행( ) (’26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 ( ) ➊ 

상거래업체 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 ,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 를 물품 수 ( ) *➋ 

입 전까지 제공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 , , , , ,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 ) ➌ 

검사 등 적용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 탁송품 검사     * ( ) ( ) X-ray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년부터 시행하는 이유’26➁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 ‘26□ 

년부터 시행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3) 

현행 제도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 양도소득에 · ·□ 

대해 비과세 년 시행*(’23 )

우리나라 국채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채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   * ·

ㅇ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신청서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입증부담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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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국외투자기구를 국채등 이자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하위 투자자 확인 절 ·➊ 

차 없이 바로 비과세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중 거주자 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 ·➋ 

자 내국법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함· ·

개정 취지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 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 ) □ 

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애로를 반영

우리나라 국채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여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세계국채 , ⇒ 

지수 편입을 지원(WGBI)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4) 

현행 제도➀
국세환급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 후 잔액이 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 10 , □ ➊

년간 미수령한 경우 고지분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1➋

납세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해주는 금액   * 

ㅇ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요 , 

건 충족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환급금 자동 충당의 요건 중 금액요건을 상향( ) □ 

ㅇ 충당 후 잔액 만원 이하 만원 이하 10 20→ 

개정 취지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 년( ) (5 ) □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만원인 경우 개정 효과   * 20

현  행 년간 미수령시 소멸시효 만료로 전액 국고에 귀속( ) 5

개정안 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고지에 따라 ( ) 1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충당 가능        



특 집

13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4/08 

납세자 권익 보호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1) 

현행 제도➀
거주자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 

ㅇ 신고 대상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억원 초과 ( ) 5

ㅇ 신고 기한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 ) 6.1.~6.30.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 □ 

수준 완화**

소송 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➊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➋

과소ㆍ미신고 현행 위반금액 억원 개정안 위반금액 억원   ** < >( ) 10~20%, 20 ( ) 10%, 10限 限→ 

거짓ㆍ미소명 현행 위반금액 개정안 위반금액 < >( ) 20%               ( ) 10%→ 

개정 취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 완화( ) □ 

ㅇ 비거주자 소송ㆍ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 ) 

자 비거주자 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필요( )

ㅇ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 ) 

는 이중 정보제공은 불필요

ㅇ 과태료 현행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따른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 ( ) 

게 높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 추진* 

높은 과태료 금액 외에도 다른 과태료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누진율 적용    *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2) 

현행 제도➀
납세자가 재난 중상해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 

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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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시 가능 국징법    * ( §13, §14)

ㅇ 원칙 개월까지 연장ㆍ유예 가능 ( ) 9

ㅇ 특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년까지 연장ㆍ유예 ( ) 2

고용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해당 부가    - · ·➊ ➋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적용➌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 ) , □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

개정 취지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 ) □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 불가

ㅇ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정상 

화 지원

기타. Ⅴ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➀
현행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 ) □ 

ㅇ 납입한도 만원 계좌 만기시 전환금액 연금주택 양도 주택차액 누적한 ( ) 1,800 + ISA + (

도 억원1 )

ㅇ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세액
공제율

만원 이하 만원5,500 (4,500 )
만원600
만원(900 )

15%

만원 초과5,500
만원(4,500 )

12%

만기 전환금 세액공제한도 추가 전환금액 백만원     * ISA MIN(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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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➁
개정 내용 현행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납입 ( ) □ 

허용

ㅇ 대상자 부부합산 주택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  ( *) 1 & 

    * 부동산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ㅇ 대상부동산 년 이상 보유 주택 건물 토지 ( ) 10 , , 

ㅇ 납입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중 최대 억원 생애누적 ( ) ‘ ’ 1 ( )– 

ㅇ 납입기간 부동산 양도일부터 개월 이내에 납입 ( ) 6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개정 취지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동산 연금화 지원 (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2) 

글로벌최저한세 개요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15%)◇ 
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대상 연결매출액 억 유로 약 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7.5 ( 1 ) □ 

 

예시 【 】 

ㅇ 각 개별기업 는 지배종속관계A, B, C, D
로 연결된 그룹

ㅇ 기업 는 기업 를 직 간접적으로 지A B·C·D ·
배하는 최종모기업

ㅇ 기업그룹 연결 재무제표 매출(A·B·C·D) 
액이 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7.5
한세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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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 조정대상조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을 기준으로 최저한세( ) (= / )

율 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15%)

추가세액  국가별  실효세율=  (15%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      ×  ( *)– 

실질  사업활동  지표 유형자산  및  급여 에  고정율 을  적용하여  공제  *  ( ) (5%)

□ 추가세액 납부 소득산입규칙에 따르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 )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예 기업 에서 추가세액 이 발생한 경우 기업 가 국에 을 납부   * ( ) C 10 A A 10→ 

국가별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② 

국가별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방식·□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의 합계 순글로 · (➊ 

벌최저한세소득 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실효세율  조정대상조세  합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  (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에 미달 저율과세 국가 하는 경우 (15%) ( ) , ➋ 

미달하는 세율에 초과이익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추가세액  실효세율 초과이익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  (15%  -  )  ×  ( *)▪  – 
실질  사업활동  지표 유형자산  및  급여 에  고정율 을  적용하여  공제        *  ( ) (5%)

 

적용  예시  【 】 

국에 소재한 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국에 소재한 자회사 과 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 A A , B B1 B2 , ▪ 
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기업A 기업B1 기업B2
법인세비용➊ 200 50 45
조정사항 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➋ 50 5 -
조정대상조세( + )➌ ➊ ➋ 250 55 45

당기순이익➍ 800 450 255
조정사항 조세비용 등( )➎ 200 50 45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➏ ➍ ➎ 1,000 500 300

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국의 실효세율은 추가세액은  A B 12.5%(=(55+45) ÷(500+300) ), ▪ ➌ ➏
최저한세율20(=( 15%-12.5%)×(500+300)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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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③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 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 ) (Ultimate Parent Entity)□ 

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ㅇ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예시 【 】 

기업 추가세액 B  =  (15%-10%)  ×  100  =  5① 

기업 의  기업 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A B = ② 
(100-40)÷100  =  60%

기업 는  만큼 A 5  ×  60%  =  3∴
국  과세당국에  납부A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④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 

용

ㅇ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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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국B 국C 국D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기업 추가세액 A  =  (15%-10%)  ×  200  =  10① 

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A , ② 
국은  도입B~D

배분비율③ 
  ‣ 국 B =  50%×0.7  +  50%×0.3  =  50%
  ‣ 국 C =  50%×0.2  +  50%×0.4  =  30%
  ‣ 국 D =  50%×0.1  +  50%×0.3  =  20%

기업 는  기업 는  기업 는  를  각각  국B 5,  C 3,  D 2 B , ∴
국 국  과세당국에  납부C ,  D

신고기한 특례 규정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⑤ 

개정 내용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 ( ) ‘26.6.30□ 

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26.6.30

개정 취지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그 후 연( ) 18 , □ 

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로 규정15

ㅇ 사업연도가 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일이나 사업 연도가 개월 미만인 경 12 ‘26.6.30 , 12

우 일 전에 신고의무 도래 가능‘26.6.30

기업의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  ‘26.6.30⇒ 

일 전 신고의무 발생 예시 ‘26.6.30 (OECD)【 】 

년  사업연도가  개월인  경우‘24 11 (‘24.1.1.~’24.11.30.)▪ 
일  시작하는  최초적용연도의  사업연도종료일이  일로  이로부터  개월  후인  일이     -  ‘24.1.1 ‘24.11.30 18 ’26.5.31

신고기한

년  사업연도는  개월이었으나 년에  사업연도를  개월로  변경한  경우‘24 12 ,  ‘25 2 (‘25.1.1.~’25.2.28.)▪ 
일  시작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일로  이로부터  개월  후인  일이  신고기한    -  ‘25.1.1 ’25.2.28 15 ’2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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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화    명 월 일월7 1 ( ) 월 일화7 2 ( ) 월 일수7 3 ( ) 월 일목7 4 ( ) 월 일금7 5 ( )

미  달  러 (USD) 1382.40 1380.80 1387.40 1389.40 1381.90

위 안 화 (CNH) 189.35 189.16 190.09 190.13 189.26

일  본  엔 (JPY) 859.57 855.38 859.42 859.59 856.86

유  로  화 (EUR) 1484.35 1482.56 1491.11 1499.02 1494.04

영 국 파 운 드 (GBP) 1748.60 1746.09 1760.54 1770.72 1762.96

캐 나 다 달 러 (CAD) 1011.04 1005.02 1014.66 1018.85 1014.98

홍  콩  달  러 (HKD) 177.03 176.74 177.57 177.89 176.96

통    화    명 월 일월7 8 ( ) 월 일화7 9 ( ) 월 일수7 10 ( ) 월 일목7 11 ( ) 월 일금7 12 ( ) 월 일월7 15 ( )

미  달  러 (USD) 1379.00 1379.40 1383.40 1385.60 1380.10 1376.30

위 안 화 (CNH) 189.18 189.13 189.89 190.07 189.22 189.27

일  본  엔 (JPY) 858.07 858.13 857.36 857.53 865.95 869.34

유  로  화 (EUR) 1492.77 1493.68 1496.22 1501.02 1499.75 1498.31

영 국 파 운 드 (GBP) 1766.15 1767.15 1769.16 1780.70 1782.40 1784.65

캐 나 다 달 러 (CAD) 1010.59 1011.88 1014.71 1017.51 1012.25 1008.28

홍  콩  달  러 (HKD) 176.50 176.63 177.10 177.39 176.76 176.28

통    화    명 월 일화7 16 ( ) 월 일수7 17 ( ) 월 일목7 18 ( ) 월 일금7 19 ( ) 월 일월7 22 ( ) 월 일화7 23 ( )

미  달  러 (USD) 1381.90 1386.00 1381.50 1379.90 1386.60 1388.60

위 안 화 (CNH) 189.97 190.41 189.60 189.86 190.48 190.50

일  본  엔 (JPY) 874.09 875.47 886.17 877.44 881.81 884.09

유  로  화 (EUR) 1505.86 1510.95 1511.50 1504.09 1511.26 1512.25

영 국 파 운 드 (GBP) 1792.05 1798.20 1797.26 1786.35 1793.50 1795.81

캐 나 다 달 러 (CAD) 1010.42 1013.79 1009.94 1006.90 1011.56 1009.30

홍  콩  달  러 (HKD) 177.02 177.52 176.94 176.68 177.53 177.87

통    화    명 월 일수7 24 ( ) 월 일목7 25 ( ) 월 일금7 26 ( ) 월 일월7 29 ( ) 월 일화7 30 ( ) 월 일수7 31 ( )

미  달  러 (USD) 1385.10 1385.10 1385.40 1385.40 1382.00 1384.60

위 안 화 (CNH) 189.86 190.06 190.85 191.10 190.17 190.39

일  본  엔 (JPY) 889.45 901.32 901.92 899.11 898.45 905.44

유  로  화 (EUR) 1502.83 1501.45 1502.95 1503.78 1495.39 1497.51

영 국 파 운 드 (GBP) 1787.19 1786.99 1780.79 1782.66 1777.80 1777.48

캐 나 다 달 러 (CAD) 1004.64 1003.08 1002.28 1001.70 997.69 999.71

홍  콩  달  러 (HKD) 177.36 177.37 177.46 177.45 176.97 177.22

※상기의  기준 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 ㈜
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전화 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http //www.smbs.biz,  3705-5500)㈜ ：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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